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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국가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함

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연구하여 최적의 단계

별 개선방안 추가 제시 

2. 연구 필요성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

산 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 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정부와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 와 오픈 데이터

를 표방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

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 체계의 정립은 매우 

중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조사 환경은 악

화되고 있음

국가승인통계의 표준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접조사는 원천적 접촉 

불가능 보안시스템 강화 공동주택 조사 거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접촉 곤란 인 가구 특정 직업 연령대 등 응답부담 호소 등 가구는 

물론 사업체 대상의 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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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가 융합하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차 산업

혁명의 등장으로 통계 생산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

조사 환경 악화 해결과 더불어 빅데이터 환경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 모색 중

비용 부담이 큰 인구주택총조사의 대안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

통계조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물가 에너지 분야의 통계에서 인구

통계 실업통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경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시장

에 대한 통계 생산 및 산업화 지원 필요성 대두 

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시장 현

황 파악과 수요 조사가 필수적임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장 규모 파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속 조사 가

능성에 대한 불명확 등을 이유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되는 

특성을 지님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생멸 주기가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의 경우 미승인 통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품질진단을 통해 승인화를 추진하는 등 개선 노력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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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 통계의 경우 통계를 주관하는 부처와 관련 진흥원 연구소 

등 작성기관과 실제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회사 등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이 업무 위탁과 용역 계약 등의 형태로 통계 생산에 관여하

여 품질 관리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

[그림 1-1] 국가통계 작성 체계의 복잡성-ICT 분야

  

빅데이터 환경과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국가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

특히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효율적으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통계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품

질관리 의 선순환 구조 체계 구축 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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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최근 통계청은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을 목표로 한 제 차 국가통계발전 기본 계획 을 발표

통계 수요 대응성 작성 효율화 활용편의성 통계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 국가통계 개발 개선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을 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특히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분산형 시

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와 제도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 할 것을 

강조 

이는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개선이 증거기반 정책수립

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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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 계획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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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을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

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특정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을 제

시함 

영국 미국 등 주요 통계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

여 연구 세부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

[그림 1-4]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기본 방향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전략

효율적인 통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전략 체계를 기본 방향과 세부 

하여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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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별 개편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

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개선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세부 방향을 국가통계 승인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연구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개

편방안 연구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국가통계 관리

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연구로 설정 연구를 진행함

<표 1-1> 전략체계 방향

 국가통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별 개편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국가통계 승인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연구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연구

 2. 연구 방법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문헌 연구 해외 사

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 조사

국가통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

청 국가통계위원회 통계 작성 기관 연구소 등의 연구보고서와 회의

자료 등 발간물 분석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통계관리체계 벤치마킹을 위해 주

요국의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발간 보고서 보도자료 관련 자

료를 검색 내용 분석

통계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구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

분석과 사후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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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거시 환경 

분석 과 

연구 목표를 정립

통계 법 제도 통계 생산 통계 수요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전문가 협

의체를 통한 연구 계획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표 1-2> 통계전문가협의체 구성 

구분 전문가

통계 법·제도
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담당자

통계법·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통계 생산

정부승인통계 작성 관련 정부 부처 통계 승인/품질진단/통계기반제도 업무 담당자

정부승인통계 작성 기관(진흥원, 연구소등) 승인/품질진단/통계기반정책제도 유경험자

정부승인통계 실사 회사(민간 조사회사 등) 실무자

통계 수요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정부승인통계 수요자

품질진단 및 통계기관 정책관리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서

울시립대 통계학과 국책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의 품질 향상 도모

[그림 1-5] 과제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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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내용 참석자
착수 보고 4.11 착수보고 통계청 각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연구방향 협의 4.25 연구 기본방향 논의 통계정책국장, 통계청 담당과, KISDI
월간 보고 6.8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5.17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
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정해일교수, 
구교준교수, 이명진교수(고려대학교)

전문가인터뷰
6.7 
6.8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진단
정용찬박사(KISDI), 정규남원장, 윤석강
부장(한국통계진흥원), 조경호( 통계청)

전문가인터뷰 7.3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
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최현수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영남사무관(복지
부)

중간 보고 7.12 과제 중간보고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7.19 통계품질진단 개선방안
김규성교수(시립대), 윤석강부장(한국통
계진흥원)

월간 보고 8.14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8.16 통계법 체계 검토 정용찬박사(KISDI), 정경오변호사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7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
인제도 개선방안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11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
인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17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인

제도 개선방안

이기준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김수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김수범팀장(보건

산업진흥원),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위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9.19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IITP 
통계 작성 담당자, KISDI 연구진

월간 보고 9.20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위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9.21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정보보호산업협회, 클라우드협회, 정보화
진흥원 통계작성담당자, KISDI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10.5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
안
선순환제도 개선 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이명진교수
(고려대), 정해일교수(고려대)

전문가인터뷰 10.8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
안
선순환제도 개선 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구교준교수
(고려대), 최현수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최종 보고 10.18 과제 최종보고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표 1-3> 과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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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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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계승인제도 개요

1. 국가통계의 개념

통계법은 제 조 목적 에서 이 법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과 그 기

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여 일반명사

로써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

제 조 기본이념 에서도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및 이

용되어야 한다 고 천명하고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작성 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

체 등의 비 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 이용되어야 함 을 

선언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 의 중요성과 작성 활용 원칙을 

강조

이에 반해 제 조 정의 에서는 통계 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

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 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로 정의하여 제 조와 제 조에서 

언급한 통계 와는 달리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통계 임을 의미하여 용어상의 혼란 야기

국가통계 는 국가통계위원회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국가통계 발

전 시행계획 관련 규정에서 사용

통계와 국가통계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법과 시행령에서 

국가승인통계 또는 승인통계 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다만 시행

령과 시행규칙에서 국가통계승인 협의 마크 관련 사항에서 국가통계

승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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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표와 결과보고서에 사용하는 마크에는 국가통계 영문으로는 

로 표시하도록 규정

구분 관련 조항

통계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 20조, 21조, 21조의2, 23조(통계 작성 관련)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국가

통계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통계

승인
통계법시행규칙 제20조(국가통계승인 협의 마크)

<표 2-1> 통계법의 통계 용어 관련 조항

[그림 2-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좌측은 개정 전, 우측은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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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의 통계 의 정의에서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 사용 목적으로 작

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 제

조 정의

이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의 대상으

로 적용될 경우 통계 생산 기관과 통계청의 관리 부담을 줄여 효과적

인 통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임 

행정자료 는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

료로 규정 제 조 하여 통계와 구분

구분 관련 조항

내부 활용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

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시험 작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

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학술 연구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

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보고/집계

자료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하부조

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인식 조사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

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

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기타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

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표 2-2>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1) 통계법 시행령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는 통계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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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

현행 통계법은 통계 생산의 주체를 통계작성기관으로 규정하고 통계작

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통계법 제 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으로 정의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국가통계임을 의미

통계법의 통계종사자 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제 조 정의

통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 장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기반 구

축 제 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 장 통계의 작

성 보급 및 이용 등 국가통계 생산 주체인 통계작성기관의 행위와 

책무 등에 관한 기술로 구성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통계법

시행령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제16조(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표 2-3> 통계법의 통계작성기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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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중에서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국가통계 생산기관으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

통계법 제 조는 통계청장이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

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또한 중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통계청장이 직권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년에 신설

통계법 조 항에서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 제 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

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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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인 여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국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의 이상 유무, 정관에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포함 여부 

등

통계조직 및 

인력, 예산 

확보 여부

조직은 2명이상의 정규직 통계전문인력 확보

 - 2명중 1명은 통계업무를 50% 이상 담당

예산은 조사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조사표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을 충분히 확

보

국가통계

작성 여부

작성 또는 1년 이내에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가 국가승인통계 요건을 충족할 

것

작성하는 통계가 조사통계인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보고·가공통계는 공표(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공표, 인터

넷 공개 등) 등으로 국가정책수립 및 국민에게 널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함

<표 2-4> 지정요건 심사 기준

   자료: 통계청(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20.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면 통계법에 규정된 각종 권한과 함께 

의무도 동시에 발생

지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 자격 

요건 이외에도 지정 이후 의무 사항이 부과되므로 직권지정제도를 감

안하더라도 지정 기관 수의 확대는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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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권한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통계법 제13조 및 제21조)

승인통계 작성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통계법 제23조)

지정통계 작성 위한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 명령 요청(통계법 제25조)

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나 질문(통계법 제26조)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 제공 요청(통계법 제30조)

의무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통계법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통계법 제7조)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통계법 제8조)

통계품질진단(정기, 수시, 자체) 실시(통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해야 함(통계법 제12조)

통계의 작성, 승인(협의)을 받은 통계의 변경 또는 작성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

계청장의 승인(협의)을 받아야 함(통계법 제18조, 제20조)

<표 2-5> 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자료: 통계청(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p.21 22.

4. 통계작성의 승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

고 있는 통계작성지정기관 한국은행 등 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

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

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 통계법 제 조 통계작성의 승인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새로운 통계의 작성 승인이나 변경 승인 관련 법조문에서는 통계의 형

태 조사 보고 가공 등 와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동일한 관리 방식으

로 규정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여 관리의 효율

화 방안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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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승인제도의 대상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로 규정하여 

통계승인제도 개선은 결국 통계작성기관 지정의 실효성과 포괄 범위

대상 통계의 포괄 범위의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함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통계법

시행령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표 2-6> 통계법의 통계 승인 관련 조항

국가 승인 인증 관련 제도의 경우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는 존재하나 인증 대상 기관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포괄하여 규율하

는 제도는 통계승인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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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가 승인/인증 제도

구분 승인/인증 주체 승인/인증 대상

통계승인 정부(통계청)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KS인증 공공기관(한국표준협회)
제품 서비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광

공업품

SW품질인증
(GS인증)

공공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

SW 제품(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디
지털콘텐츠SW, 임베디드SW)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승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건
설공사
예) 건설비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
터 이상 등

인터넷사이트
시스템 보안 
인증(i-Safe)

민간기관(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인증

(ePRIVACY)
민간기관(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사이트

주: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건설기술진흥법 2조6항)

5.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최근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유기관과 활

용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도

입됨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 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

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로 통계작성기관이 적절한 행정자료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2) 통계청(2018. 2).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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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이 행정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통계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도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의 소재

주요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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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통계 운영 현황

1. 국가승인통계 현황

가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국가승인통계는 년 종에서 년 말 종으로 크게 증가

보건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승인통계가 년 종에서 년 

종을 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 종에서 종 고용 임금

종에서 종 환경 종에서 종 경기 기업경영 종에서 

종 교육 문화 과학 종에서 종 분야에서도 꾸준히 증가함

이는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

최근 통계청의 위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독립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배경도 승인통계

의 포괄범위가 전 부처와 관련되어 통계 승인이나 조정도 이러한 변화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3) 이재형 외(2017),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을 국무총리

실 소속으로 이전하고 통계청의 업무를 평가하여 독립성이 높은 업무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능은 분리하여 (준)공공기관 등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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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 37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인구 28 28 28 29 28 34 42 50

고용.임금 34 34 37 37 36 36 39 51

물가.가계소비(소득) 15 15 16 18 16 16 16 19

보건.사회.복지 131 143 181 191 202 201 217 271

환경 25 26 26 26 26 26 31 38

농림.수산 52 51 51 51 49 47 58 60

광공업.에너지 33 33 32 32 31 32 31 32

건설.주택.토지 40 40 38 39 42 40 40 44

교통.정보통신 47 47 48 47 46 48 49 46

도소매.서비스 18 17 17 16 15 16 18 18

경기.기업경영 63 66 78 83 87 88 96 90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1 21 21 21 21 21 21

재정.금융 17 17 17 17 17 17 19 20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0 10 10 11 11 14 17

교육.문화.과학 45 46 47 49 52 54 61 61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257 257 255 256 255 256 247 244

<표 2-8>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나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가공통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는 조사 환경 악화와 함께 행정 자료 등 기존 자료의 활용이 앞으

로도 활성화 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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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조사 335 347 392 405 413 410 436 476

보고 443 444 442 445 444 448 460 474

가공 58 60 68 72 77 85 103 132

[그림 2-3]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표 2-9>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다 작성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작성 기관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청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통

계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지정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협회 조합은 감

소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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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정부기관 690 698 744 758 767 774 820 893

중앙행정기관 321 324 339 342 339 339 365 384

통계청 52 53 57 59 58 57 61 60

이외기관 269 271 282 283 281 282 304 324

지방자치단체 369 374 405 416 428 435 455 509

지정기관 146 153 158 164 167 169 179 189

금융기관 24 24 25 24 24 23 23 23

공사/공단 42 43 42 43 44 49 52 55

연구기관 23 26 28 34 36 36 38 44

협회/조합 38 39 39 37 34 33 34 31

기타기관 19 21 24 26 29 28 32 36

[그림 2-4]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표 2-10>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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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정기관 작성

승인

작성

중지

승인

취소

변경

승인

미공표

승인

주의

촉구
계

지정 취소

계 73 14 534 233 94 3,336 40 4,324

2008 2 1 73 56 4 313 9 458

2009 4 44 37 73 384 10 552

2010 19 1 20 43 9 215 2 309

2011 1 1 41 17 1 198 259

2012 7 61 5 1 225 3 302

2013 5 2 37 13 313 7 377

2014 5 7 34 15 3 321 3 388

2015 8 28 16 3 331 3 389

2016 8 66 10 326 2 412

2017 12 91 8 391 1 503

2018 2 2 39 13 319 375

<표 2-11> 통계 작성승인, 변경 승인 및 취소 현황

라 신규 승인취소 통계 현황

신규 승인통계 건수는 최근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성중지 

통계 건수는 감소하고 있고 승인취소 통계는 년 건 이후 발생하

지 않음

변경승인이 작성승인에 비해 배 이상 규모로 대부분의 승인 관련 행

정 소요가 변경승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자료: 통계청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승인통계 건수 중 조사통계가 로 가

장 많음

통계분야별로는 사회 분야의 통계가 개 로 가장 많았고 그다

음으로는 복지 인구 분야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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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추이

(단위: 개)

[그림 2-6]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그림 2-7]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중지 승인통계 건수는 최근 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조사통

계인 것으로 보임

통계분야별로는 신규 통계가 많았던 사회 분야의 통계가 개

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농림 정보통신 분야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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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추이

(단위: 개)

[그림 2-9]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그림 2-10]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마 미승인 통계 현황

현행 통계법에서는 통계승인의 대상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

계 로 규정하여 통계청의 관리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미승인통계 

생산으로 인한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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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와 같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빈번한 분야의 경우 시장 규모

와 수요의 파악 산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가 빈번하게 생멸하고 있는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융합생태계 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

업 실태조사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년부터 미승인통계의 부처 자체 품질진단을 통해 승인 통계화 추

진 

<표 2-12> ICT 관련 통계의 승인 추진 현황

ICT 미승인 통계명 조사기관 승인 추진 현황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KISIA
 ’18년 승인 완료(’17년에는 모집단 정비 미비로 승

인 보류)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NIPA  ’18년 승인 완료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KDATA  승인 완료 (’16.11.16)

빅데이터시장 현황조사 NIA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와 통합

정보접근성실태조사* NIA  ’18년 승인 완료

SW 수출통계
SPRI

(KAIT)
 ICT실태조사 부가조사로 조정

ICT실태조사 SW(광의)부문부가조사 SPRI  ICT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승인완료 (’17.11.8)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KOVA
 두 조사를 통합, ’18년 승인 완료

ICT창업기업 실태조사 KOVA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KAIT  ’18년 승인 완료

 주: *는 인터넷 대상 조사 통계 

이러한 미승인 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

안하면 필요한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존 통계와의 중복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조사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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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계 생산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인 부처 작성기관 협회 조사회사 

등 여러 기관이 업무 위탁과 용역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통계 생산에 

관여하여 품질 관리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

년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개 중앙행정기

관과 그 산하 공공기관이 년부터 년까지 작성한 통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개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채 실태조사 등 계 건의 미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었으

며 공표된 내용은 백서 발간에 이용되는 등 정부정책자료 등에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공공기관이 통계작성 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정부정책 활용 목적 등의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통계 간 유사중복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예산이 

낭비되거나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 등의 미승인 통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권고 감사원

빅데이터의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존 승인 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가치 있는 정보가 사장될 우려 

국가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통계 파악 및 국가통계의 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통계 분석자료 등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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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 이외 주요 국가 기관의 통계 관리 현황

가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의사국 의사과는 위원회 의안 등의 접수 배부 회부 및 

이송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 편집 및 발간 통계관리 등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은 의안을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

출된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의안에 대해 역대 국회기간별로 처리의

안통계 와 계류의안통계 를 제공하고 있음

처리의안통계는 총괄 위원회별 의안종류별 위원회별 위원회별 법률

안 발의주체별 법률안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

계류의안통계에서는 위원회별 의안종류별 통계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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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의안통계(의안종류별․위원회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MooringBil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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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계류의안통계(위원회별+의안종류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MooringBill.do)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국회의 재정에 

대한 전문 조직으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전망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

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48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춘추 보고서의 일부 표와 분석평가보고서

을 통해 국회재정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예산춘추 계절별로 발행되는 내부 발간물로 여름호에서는 국회의 당

해년도의 결산분석 주요내용 및 시사점 결산심사에 대한 내용을 싣

고 있으며 가을호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분석내용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음

<표 2-15> 최근 10년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예산춘추 2018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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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2018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 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예산춘추 2017년 가을호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분석과 예산안 

분석 등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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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분석평가보고서 목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이트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

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으로

각종 국가서지에 대한 작성업무와 해외 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문

화교류사업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소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장서현황 과 데이터

베이스현황 으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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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국회도서관 장서현황

자료: 국회도서관 사이트 (https://www.nanet.go.kr/libintroduce/etc/libDataStatusView.do#)

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재 개정을 비롯하여 

민사 형사 가사 도산절차 등 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그중 사법지원실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에서는 대법

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사법통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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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 조 을 통계분석의 편의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다시 소송사건은 민사 가사 행

정 특허 선거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사건 등으로 비

송사건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사건으로 분류하여 전체사건의 동

향을 정리 분석함

전체 사건에 대한 수치는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하

거나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함

법원통계월보

법원통계월보 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개 재판부에서 진행한 

소송을 본안 조정 신청 항고 등 사건종류별로 접수된 건수와 처리된 

건수에 대해 월별 통계수치를 제공함

<표 2-18>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원통계월보 종류

 자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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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의 경우 상고심 항소심 제 심 합의 단독 소액 등 분류체계

별로 통계표를 제공

조회 화면은 월별 접수와 처리 건수 연간 누계와 전년도 누계를 제공

하며 엑셀로 내려받기와 인쇄하기 기능을 제공

[그림 2-12] 법원통계월보 조회 화면(민사-본안-상고심-접수 처리 미제)

자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사법연감 통계

사법연감 제 장 통계 을 통해 매년 집계된 사건에 대한 통계를 제공

하고 있으며 사건의 개황 제 절 과 최근 년간의 사건의 추이에 대한 

누년비교 제 절 당해 연도의 사건 세부 현황 제 절 을 통계표와 그래

프 형태로 수록

사건의 개황은 전체 사건의 종류별 법원 규모별 총괄 통계와 함께 최

근 년간 인구 변동과 사건 추이를 대비한 사건 추세 각종 사건의 

중요 사항을 요약 제시함

사건의 증감추이 누년비교 는 종류별 법원 유형별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년간의 사건 추세를 통계표로 제공하며 사건 세부 내역별 통

계는 사건 종류별 법원 유형별로 상세 통계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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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전체 사건 법원별 총괄-접수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표 2-20> 인구 및 전체 사건수의 연도별 비교-접수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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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민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전심급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무과에서 심판사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재판 통계로써 사건통계에 대한 누계표 및 현황

표를 제공하고 있음

헌법재판 통계에는 각 이슈별로 간략하게 누계수치를 제공하는 한눈

에 보는 헌법재판 과 연도별 청구원인별 각하사유별 등 세분화하여 

월마다 심판사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사건통계 가 있음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 은 그림아이콘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주요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사건통계 에서는 표를 제공하는 일반통계와 시계

열 그래프를 제공하는 그래프통계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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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s://www.ccourt.go.kr/cckhome/kor/newinfo/newEventStaticBoard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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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사건통계의 일반통계 중 사건 누계표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EventGeneralSta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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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사건통계의 그래프통계 중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EventGraphStats.do)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국에서 각종 조치통계 및 현황 관리를 담당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최근선거통

계 및 역대선거통계를 제공함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 대해서 선거일정 선거구수 및 정수현황

선거구 및 읍명동현황을 볼 수 있는 기본현황과 후보자 명부 및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후보자 통계 투표현황과 사전투표현황 개표현황 등 

투개표에 관한 통계 당선인 명부 및 당선인 통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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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역대 선거 투표율

[그림 2-15] 최근선거통계 목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역대 선거에 대해서는 메인화면을 통해 최근 개 선거에 대한 투표율

과 지역별 투표율을 제공하며 세부적인 현황 및 통계는 최근 선거와 

유사하게 제공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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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침해조사국의 조사총괄과와 기획조정관실 기획

재정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조사총괄과는 매월말 기준 진정사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

를 제공

구분 접수

처리 내역
조사

진행

중합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전체 838 832 - - 18 1 - - 2 47 523 8 233 - 4,004

침해 684 692 - - 13 1 - - 1 20 460 8 189 - 2,603

차별 151 137 - - 5 - - - 1 27 60 - 44 - 1,395

기타 3 3 - - - - - - - - 3 - - - 6

<표 2-23> 2018년 7월 진정사건 처리 현황(2018. 7. 1.~7. 31.)

(단위: 건)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7월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에 대한 국가인원

위원회 통계 를 사이트에 공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통해 위원

회의 핵심업무인 인권정책 권고 인권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권고수

용률 및 인권교육에 대한 통계를 제시함

바 시사점

입법 사법기관에서는 집계 방식의 보고통계 유형의 통계를 작성 제공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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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는 통계편의 형

태로 종류별 사건 유형별로 월별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여 정

비된 형태임

반면 국회사무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회기별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경우 선거별로 정보를 제공하여 통계 작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

정기 간행물의 발간 시계열 정보의 제공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승인 추진보다는 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청의 기술 지원이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 

이용자가 입법 사법기관의 통계를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계

청에서 관련 통계를 모아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 사법기관의 통계를 어떤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지와 어느 사이

트에서 볼 수 있는지를 일반 이용자들은 인지하기 어려움

국회사무처의 의안정보시스템과 같이 통계 제공 사이트가 따로 있거

나 기관 사이트의 보고서 목록에 있는 등 접근해야하는 방식이 서로 

다라 통일이 필요함

3. 주요국의 통계승인제도

가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등 개 주요 연방 

통계 생산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 생산 체계를 운영하는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의 통계수석

이 통계의 중복 통계기준 일치 등 총괄조정기능 수행

각 부처의 통계작성활동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계작성기관

에게는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부처 연방정부사무소 등에 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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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작성된 통계

들은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미국은 정부통계를 공식통계 로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정제도를 공식

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가 예산을 통해 국가통계기능을 엄격

히 조정 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통계지정제도가 작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내에 통계 담당부서가 여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프로그램 

및 예산을 통합하여 검토하므로 전체 연방통계시스템의 우선순위에 

맞춘 체계적인 통계프로그램의 재정 배분이 가능함

내 통계수석 과 통계 및 과학정책과는 각 통계

작성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를 검토 평가하여 연방통계예산 전체의 

우선순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배정하여 통계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

원에서 통계조정을 하고 있음 

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조사계

획서를 검토하며 각 부처의 통계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함

나 영국

영국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 이 국가통

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의 조사에 대해 승인권한

을 지님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를 공식통계 로 

정의하고 공식통계 중에서 통계실천규약

을 준수한 통계를 국가통계 로 정의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제 조는 공식통계를 정의하고 제 조는 공식통

계의 모니터링과 보고

조항을 두어 통계위원회 가 공식통계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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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간을 모니터하도록 규정 또한 공식통계의 품질과 모범 사례 등

과 관련한 견해를 해당 통계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 조는 통계실천규약 제정과 개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 조는 공식통계의 평가 를 통

해 공식통계의 국가 통계 로 지정해야 함을 규정

국가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 조부터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조

는 사전접근 제 조는 지속적인 규약 준수 의무

제 조는 재평가 제 조는 평가 프로그램 제 조는 평가 요청 제

조는 평가 원칙과 절차 제 조는 국가통계목록 제 조는 규약에 관

한 경과 규정을 명시

구분 법조문 내용

공식 통계

(official statistics)

제6조. 공식통계는 통계위원회, 정부 부처,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웨일

즈 지방정부, 북아일랜드 정부가 작성하거나 이들 기관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

통계실천규약

(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제10조. 통계위원회는 통계실천규약을 준비하고, 적용하고 공표해야하

며, 필요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는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 웨일즈 지방정부, 북아일랜드 정부,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의(consult)해야 한다. 

국가 통계

(Systemic reviews)

제12조. 평가(assessment)

(1)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통계위원회는 공식 통계가 제10조의 통

계실천규약을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2) (1) 항에 의거하여 통계위원회가 통계실천규약이 준수되었다고 판단

한 경우, 해당 통계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해야 한다. 

<표 2-24>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2007의 통계 정의

통계위원회는 공식통계 식별 가이드라인

을 통해 특정 자료가 공식통

계로 간주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작성 자료의 정책 활용 목적 부합성과 공표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역할로 요약 가능 

특정 수량적 정보가 공식통계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자료수집 방법

론 대상 주제 접근성의 관점에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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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와 사회연구 를 구분하는 공동 안내서 를 제

공하여 통계생산기관이 산출물이 공식통계로 여겨져야 할지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줌

<표 2-25> 영국의 공식통계 판단 기준

기준 1
부처의 주요 정책관련 의사결정, 자원배분 및 기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주제

를 지원하는 데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기준 2
공표 시 대중의 논쟁이 예견되며 통계위원회가 이러한 수치가 공식통계로 

제공됨으로써 그 논쟁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기준 내용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쓰이는 원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

로 이뤄지거나, 앞으로 그러할 의사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방법론
원자료의 수집과 그 결과의 작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을 따를 

경우

대상
원자료를 통해 작성된 정보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주제

자료가 다루는 주제가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의 성과 및 이행여부(일반적으로 또는 공식 목표에 대해)를 관리 또는 

평가하는 데 쓰이는 정보

 - 공공정책 수립, 실행, 평가 및 관리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서비스 관리 또는 공공기금 및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업무를 확인할 수 있게 기능하는 정보 (예: 국민이 공공정책과 관련 활동

의 영향을 평가하게 하는 정보)

 - 기업, 학계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공적자산이 될 수 있는 정보

 - 이전에 대중의 높은 관심을 가졌던 정보 (예: 인쇄매체에 주기적으로 컬럼에 

기재된 정보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정보) 또는 향

후 상당한 대중 관심 또는 논쟁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

 -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 (예: 특정 투자의 가치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원자료에서 추출된 정보는 전자 또는 인쇄물로 공개되고 공식 ‘공공기록’의 일

부를 포함함

<표 2-26> 공식통계 식별 종합 기준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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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통계 사회연구

국가차원의

대표성

한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리적 영토

를 다루는 국가차원의 완성된 자료 

또는 개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

국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

: 관심 대상 그룹을 통계적으로 대표해 

경험 및 특징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선정된 질적 표본

계열의 일부

a. 계열의 일부가 되는 구조적 정보

수집: 자료수집 과정이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짐 또는 이 같은 계

열을 개발하는 계획이 공표됨

예) 국가적으로 마련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영 

정보 또는 기타 자료에서 추출한 정례 

자료

예)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갖춘 정기

적 조사의 첫 공표 산출물 

b. 어느 계열이 개발될 수 있거나 기존

의 통계수집 자료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뤄진 통계

수집 작업. 예) 실험 통계

자료수집이 구조적인 경우, 반복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계열의 일부가 될 

의도가 없음

예) 특정 정책 문제의 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회성 조사

예) 조사, 경영정보 및 기타 자료 등

을 토대로 한 시범정책의 평가보고서

정보수집과

증거 및 분석

기반이 탄탄함

타당한 통계원칙의 적용 

: 국제 통계 관행과 일관성 있게 타당한 

통계원칙의 적용과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품질

증거 및 분석이 과학적 방법에 기반

하여 엄격하고 탄탄함

: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기준이 적용됨. 이는 필요한 경우, 

특히 통계적 추론과 관련된, 통계원칙

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통계전문가들

에 의해 그 방법 및 산출물의 품질

이 검증됨

<표 2-27> 통계 및 사회연구의 구분 공동 안내서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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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공식통계 판단을 위한 흐름도(flow chart)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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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은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등 부처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를 적용

총무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으로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수행과 인구조사 등 국가 기초 통계조사를 담당하며 정부기관 간의 

통계업무 조정은 총무성 정책총괄관 통계기준 담당 이 담당

일본 통계법에서는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 정부기관

이 생산하는 통계를 공식통계라고 하며 중요성에 따라 기간 통계

와 일반통계로 구분

기간통계는 법에서 정한 법정 기간통계와 지정 기간통계로 구분하는

데 법정 기간통계는 국세통계 인구주택총조사통계 와 국민경제계산

국민계정 종이 있으며 지정 기간통계는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통계

로 정책기획 지원 민간의 의사결정 지원 국제기구 제공이나 국제비

교 목적의 가지 유형으로 분류

일반통계에 대한 정의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조사의 정의

에서는 기간통계조사와 일반통계조사로 구분하고 일반통계조사는 행

정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중 기간통계조사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

여 이 정의에 의거 일본의 공적통계는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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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조문 내용

공적통계

( )

3. 이 법률에서 '공적통계'란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칭함)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기간통계

( )

제2조 4. 이 법률에서 '기간통계'란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

계를 말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통계

2)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경제계산

3) 행정기관이 작성하거나 작성해야 할 통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것

 가. 전국적인 정책을 기획 입안하거나 또는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통계

 나. 민간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

상되는 통계

 다. 국제조약 또는 국제기구가 작성할 계획에 있어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통계 그 외 국제 비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통계

기간통계

조사

제2조 6. 이 법률에서 '기간통계조사'란 기간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일반통계

조사

제2조 7. 이 법률에서 '일반통계조사'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중 

기간통계조사 이외의 것을 말한다.

<표 2-28> 일본 통계법(평성19년법률제53호)의 통계 정의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법(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

일본의 통계승인제도는 통계법 제 장 공적통계의 작성 제 절 통계조

사 에서 기간통계조사의 승인과 일반통계조사의 승인으로 구분하여 명

시

기간통계조사의 승인은 승인 기준 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조치 

요구 보고 의무 통계조사원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간통계

조사와 오인시키는 조사의 금지 명령의 위임 등으로 구성

일반통계조사의 승인 승인 기준 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개선 요

구 결과의 공표로 구성

이외에 제 관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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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에 관해 규정

일본 통계법은 통계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이라

는 점이 특징적임

즉 통계 생산이 아닌 통계조사의 주체를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

립행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행하는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과 

변경 중지 개선 요구 공표의무를 부과

특히 통계조사의 주체에 따라 승인과 신고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기간

통계와 행정기관이 행하는 통계조사는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지방공공단체나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통계조사는 신고하도록 

차등 관리하고 있어 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는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아님 통계 생산 주체의 역량을 감안한 규제 강도 차등화

와 생산되는 통계의 성격 조사 보고 에 따른 관리 차등화는 시사하는 

바가 큼 



- 70 -

구분 법조문 내용

기간통계

조사

제2장 공적통계의 작성, 제2절 통계조사, 제1관 기간통계조사

(기간통계조사의 승인)

제9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간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총무대신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의 기준),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조치요구), (보고의무), (통계조

사원), (출입검사 등),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간통계조사와 오인시키

는 조사의 금지), (명령의 위임)

일반통계

조사

제2관 일반통계조사

(일반통계조사의 승인)

제19조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대신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의 기준)

제20조 총무대신은 전조제1항의 승인신청과 관련된 일반통계조사가 다음에 제시

하는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통계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2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통계조사와의 중복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를 넘지 않는다.

(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일반통계조사의 개선 요구), (일반통계조사의 

결과의 공표 등)

기타 조사

제3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행하는 통계조사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통계조사)

제24조 지방공공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독립행정법인 등이 행하는 통계조사)

제25조 독립행정법인 등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

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표 2-29> 일본 통계법의 통계조사 승인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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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계조사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통계조사 신고서 기재사항 

1. 조사 명칭 및 목적

2. 조사 대상 범위

3.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과 그 기준이 되는 

기일 또는 기간

4 보고를 요구하는 자

5 보고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6 보고를 요구하는 기간

7 집계 사항

8 조사 결과의 공표의 방법 및 기일

9 사용되는 통계기준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

1 조사의 명칭 및 목적

2 조사 대상의 범위

3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과 그 기준이 되는 기

일 또는 기간

4 보고를 요구하는 자

5 보고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6 보고를 요구하는 기간

<표 2-30> 일본의 통계조사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자료: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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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

1. 개요

승인제도의 취지 통계청 통계조정업무메뉴얼

유사 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

고 인력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효율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제거 품질

개선 필요성

행정부처 이외 중요한 국가 기관의 통계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

관리 대상 통계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제약 하의 관리 효율화 대두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 활용 통계의 관리 대상에 포괄 필요

개선 기본 방향

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향

비용 효율적인 관리체계 지향

통계 작성 환경 변화에 부응

2.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현행 통계법은 통계 의 정의를 통계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통계작성지정기관 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통계 로 지칭 

즉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 는 모두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국

가통계 로 규정 국가통계의 통계조사표와 결과보고서에 사용하는 마

크에는 국가통계 영문으로는 로 표시하도

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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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통계법 시행 규칙에

서는 조사 보고 가공 통계로 구분 

<표 2-31>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통계의 분류      

구분 개선(안)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통계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행정집계: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

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자료: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계작성(승인신청서)

등 국제기구는 국가통계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통계생산 

활동이나 국제기구의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를 공식통계

로 정의하고 있음 의 통계 용어집에는 

는 정의하지 않음

주요국의 경우 국가통계 연방통계 연방제 국가 공식통계 일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등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

를 지칭하는 공식통계 와 이 중 제시된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통계는 국가통계 로 지정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라는 명칭은 국가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사회

적으로 인정된 통계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

4) 한국통계학회 산하 연구회 중에는 국가통계연구회가 있으며, 과거 공식통계연구회에서 명칭

을 개정함(한국통계학회의 정관 및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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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국제기구 등의 official statistics의 정의 

구분 정의

OECD
 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dissemina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excepting those that are explicitly stated not to be official.(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2007)

UN
 Any statistical activity carried out within a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r 

under the statistical programme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http://data.un.org) 

Wikipidia  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published by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public bodie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public good

<표 2-33> 국가별 통계 명칭 

구분 국가 비고

국가통계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연방통계 독일, 스위스, 미국
미국은 federal statistics이외에 national 

statistics 용어 사용 

공적통계 일본
일본은 공적통계를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중요 통계인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국가통계

공식통계
영국, 벨기에, 터키, 아일랜드

영국은 정부와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인 

official statistics 중에서 품질이 높은 

통계를 national statistics로 지칭

통계 호주, 프랑스, 캐나다 통계생산 집중도가 높은 나라

자료: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p.108의 표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계법에서 국가통계의 의미로 정의한 통계 는 명명법

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명사보다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이 타당

5) 특별한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방식. Cambridge English Dictionary는 특정 과학 분야에

서 사물을 명명하는 체계로 정의(a system for naming things, especially in a particular area of 

science)
6) 임준규·김두만(2015)은 통계명명법을 ‘절차적 용어사용 명명법’과 ‘실체적 용어사용 명명법’으

로 구분하고 통계작성 절차 관련 용어보다 ‘대상의 성격이나 명칭에서 느낄 수 있는 어감이나 

분위기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인 ‘실체적 용어사용 명명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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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의 규율 대상을 공공통계 와 국가 승인 통계

구분

공공통계는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

한 국가 승인 통계를 지칭 공공통계의 명칭이 주는 특성을 감안 민간

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국가 승인 통계만을 대상

으로 포괄함 

국가 승인 통계 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

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현재 통계법의 규

율 대상인 통계 즉 국가통계 에 해당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

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하는 지정통계 는 중요한 통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므

로 일본의 기간통계 와 같이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

경이 필요

현행 통계법은 국가승인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

적 정보 로 정의함

7) 통계법 제17조 1항은 지정통계의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

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

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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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 기준

통계 작성 목적 통계작성 목적이 정부정책 수립 지원에 부합

통계 작성 대상 조사 대상 모집단이 명확하고 대상 지역이 전국 규모

작성 기준시점과 

작성 주기
작성 기준 시점과 작성 주기가 명확하며 일정함

작성 항목 조사 항목이 작성 목적에 부합하며 응답부담률이 적절함

자료 수집 방법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자료 수집 방법 사용

표본 설계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표본 규모(목표 오차). 표본추출방식, 표본배
정/선정방식,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가 신뢰할만함

조사 체계 조사체계(자체, 용역, 위임·위탁 등)가 신뢰할수 있음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함

결과 공표 결과 공표 방법 및 수단이 신뢰할만함

기타 주요 용어의 정의,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기술이 적절함

통계 개념이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로 변경될 경우 부처가 작성하

는 통계 중에서 표본규모가 작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 대표

성이 부족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통계는 

공공통계로 분류 또한 현재 국가승인통계 중 품질진단 결과 신뢰도

가 낮은 경우는 통계청장의 직권에 의해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통계로 

재분류 제도 도입 필요 또한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통계 중 국가승인

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 신청 대상

으로 의 직권 지정하는 제도 보완 필요 

<표 2-34> 공공통계 중 국가승인통계 판단 기준 

자료: 통계청(2018),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의 통계작성승인 신청 서식과 검토 기준을 기초로 작성

승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칭 시범통계제도 도입

현재의 승인제도는 조사 시행 전 승인을 받으므로 승인시의 조사 주

기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부정기 조사 등 하여 승인 제도의 

공신력 저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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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의 경우 공공통계의 영역

에 귀속하는 보완책이 필요

승인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을 판단 장기간 

승인통계 유지 가능한 통계는 현재처럼 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통계 등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는 시범 

통계 로 승인 작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 승인

통계의 지위를 부여

시범통계는 궁극적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지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

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공

표 시 통계의 제약 조건 해석 상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

한 구체적인 품질 개선 이행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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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통계 명칭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중요도
통계(=국가통계)

지정통계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국가(승

인)통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

이터(public data)를 제공하는 공공기관(public institute)을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의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

국가기간통계(national key statistics) , 또는 국가기반통계
(national base statistics)

 시범통계: 통계 승인 시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로 작
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 부여

작성

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시범통계: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 기존 작성 방법
과 차별적인 방법론 적용 등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위해 
관찰 기간이 필요한 통계

3.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 국회 법원 등 은 통계작성기관 지정에서 제외

되어 국가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며 국가 기관간의 원활한 통계자료 공유에도 제약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범위 확대 필요

특히 부처의 승인통계작성체계가 부처 진흥원 협회 조사회사 등 많은 

기관이 협업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림 참조 진흥원과 

협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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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조합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작성 공표

현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수는 개이며 평균 개의 승인통계를 작

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통계 평균 개

개 에 비해 매우 작음 

이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조사의 품질 

제고와 공신력 확보 국가승인통계 지위 확보를 통한 응답 거부 감소 

기대 를 위해 대부분 종의 통계를 승인받기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을 하게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

<표 2-36> 통계작성기관과 승인통계 현황(2018년 9월)

구분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통계작성지정기관

계공사

공단

연구

기관

금융

기관

협회

조합

기타

기관
합계

작성기관 35 17 226 58 45 7 24 20 154 432

승인통계 389 141 384 31 25 23 32 37 148 1062

기관별 

통계
11.1 8.3 1.7 0.5 0.6 3.3 1.3 1.9 1.0 2.5

국가가 관리할 공공통계 생산 기관을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

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으로 확대

현재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정의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법에서도 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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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주요 법령의 공공기관 정의

구분 정의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 8. 6.]

통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알 권리 차원에서는 입법 사법 기관

으로의 확대가 타당하나 통계법의 규율 대상이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

였음을 감안하면 입법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설득 방안

단계적 접근 필요 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 입법 사법 기관의 독립성 

감안

현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생산 통계는 집계성 보고통계의 성

격으로 국가승인통계에 포함할 유인과 실익이 크지 않음 통계 작성 

기준 등 이용자 관점의 기술 지원을 통해 품질 제고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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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공데이터

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방지

  제15조의2(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의 방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주요 국가 기관의 경우 국가 통계 생산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통계 

시스템에 포괄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업무 

속성 상 산출되는 통계가 집계 형태의 보고통계 위주일 것으로 판단

되어 차적으로는 통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작성하는 통계 현황을 

자체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 등록 통계 중 중요한 통계는 국가승인통

계화 하는 단계별 개선이 현실적임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사안별로 공공기관의 지정을 다르게 적용 즉 공

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

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외

통계법도 이를 활용 통계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임명은 모든 국가기관

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공공통계 제공 실태 평가 중복 유사 통계 제

공 실태조사 등 사안별로 입법 사법 기관은 제외하는 방식 적용 가능

<표 2-38> 공공데이터법의 공공기관 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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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실태조사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통계청이 관리해야 할 기관수 통계의 

수 가 대폭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 곤란 예상

통계법 제 조 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는 공공기관 운

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개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됨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교통공사 서

울주택도시공사 등 년 월 일 기준 개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년 기준 유치원 개 초중고 

여개 대학교 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부출

연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

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관의 경우 유관 부처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거나 기관 고유의 승

인통계를 작성하는 등 통계 작성기관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나 공기

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8)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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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연구소 진흥원 공사 재단 등 다양하여 작성기관으로 

일괄 확대 시 효율적 통계관리 곤란 예상 

국책연구소의 경우 유관 부처의 국가승인통계 작성 대행 업무를 담당

하여 통계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이 충분하나 공

기업 진흥원 재단 등은 업무 특성 상 필요한 통계 조직과 전담 인력

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임 

구분 2017 2018

공기업
시장형(가스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14 15

준시장형(조폐공사, 마사회,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21 2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사학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진흥재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16 16

위탁집행형(재정정보원, 교육학술정보원, 장학재단, 연구재단,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국제협력단,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72 77

기타 공공기관(서울대병원, 과학기술원, 국재교류재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악방송, 한식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207 210

계 330 338

<표 2-39>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통계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기관수를 감안하면 주요 국

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

리할 실효성이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

영국의 경우 공식통계 생산기관을 매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우리도 통계법 제 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항에 의거 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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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은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한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예

외적으로 허용

한국철강협회의 철강통계조사 지정통계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

실태조사 지정통계 등 주요 통계가 민간 기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

나 민간 기구의 경우 기관 및 통계 담당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민간이 생산하는  지정통계와 같은 주요 통계는 가급적 해당 부처로 

이관 협회는 수행기관 하고 자체 생산 통계 중 주요 통계는 예외적으

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관리 

4. 통계 관리 체계 개선

현행 통계법의 통계 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

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 에 위임 위탁하여 작

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 통계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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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계법의 적용 대상인 통계의 작성 주체를 설정하고 작성 주체가 

작성하는 통계를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

이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유형의 통계에 일괄 적용하여 

규제 효율과 실효성 측면에서 곤란 발생 부처가 생산하는 모든 통계

의 모니터링 곤란으로 인한 법 위반 미승인통계 발생

특히 통계작성지정기관 제도의 경우 특정 통계의 승인 대물적 처분 을 

위해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대인적 처분 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 기관의 모든 통계 생산 활동이 통계법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부

부처와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단체 등의 과도

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 

통계작성기관 정의 유지 시 승인통계 지정 기관에 대한 통계품질관리

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할 경우 작성기관

에서 생산하는 모든 통계는 승인통계의 대상이 되어 통계청의 관리 

부담 가중 문제 해결 필요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통계 국가통계 개념을 공공통계 국가승인통

계로 구분함으로써 해소 가능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통계 국가 승인 통계의 기관별 책임관

리제 운영 도입

통계청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요도

가 높은 국가승인통계 는 통계청이 중점 관리 

통계작성기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

는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한 자율 관리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부처가 생산 발표하는 조사 통계와 가공통계 보고 통계 등 모든 공

공통계 현황을 작성 자체 관리하고 통계청에 현황과 변경 사항을 수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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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 통계 주요 기능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정부승인통계 조정 관리 및 품질진단

부처
국가승인통계 

이외 공공통계

통계현황신고 제도 운영

부처 관리 통계 예산 적정성 검토

전담기관

(KISDI)

국가승인통계 

이외 공공통계

부처 통계기획, 평가

부처 관리 공공통계 품질진단

<표 2-40> 통계현황신고 제도 사례(과기정통부) 

통계현황신고 제도는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되는 통계 중에서 국가통

계로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미승인통계 발생을 근

원적으로 차단 가능

현황신고 통계의 품질 관리의 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가 담당하며 부

처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진흥원 등 공공 기관 을 지정하여 통계기획 

및 조정과 품질진단 등 관리 업무 전문화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현재와 같이 년 주기의 정기품질

진단을 시행하고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 중 진단 필요성

이 있는 통계는 통계청이 선별 부정기 품질 진단 시행 

기관별 책임 관리가 도입 될 경우 부처 자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

한 부가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영국은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계생산기관에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의회에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를 통한 자발적 규제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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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안)

공공통계

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

-

  통계청장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
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통계의 제공현
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통계 

책임관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

정 및 운영)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

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

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
하여 통계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
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 

방지

-

  공공기관의 장은 기존에 생산 제공하고 있는 
공공통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통계를 작성·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통계의 작성·제
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통계현황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단위의 주기적

인 통계 관리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처별 통계현황

신고의 신뢰도를 측정 공개 필요  

또한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의 품질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품질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 이와 함께 공공통계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계청장의 직권으로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와 공공통계 생산 중지 권한도 필요

특히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 기관의 중복 유사통계 작성의 중지

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통계청장

이 요구하는 법조항 제 조 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은 있지만 통계작성기관의 중복 유사 통계 작성 제공 방

지 조항은 없으므로 자율 관리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복유사 통

계 작성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 

<표 2-41> 기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위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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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안)

통계를 작성·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 

실태조사

-

  통계청장은 공공통계의 중복·유사 통계 작
성·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가통계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
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
획을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통계

의 생산 

중지

  통계청장은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통계의 자
체품질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하며, 
통계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공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공공통계 관리 기관의 장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면 해당 공공통계의 생산을 중지할 수 있다.

부처의 자율 규제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부실 우려가 

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현재처럼 모든 통계를 통계청이 집

중 관리하고 그 외 기관은 승인받은 국가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자

율 관리하는 단계 공공기관 자율규제 를 거쳐 향후 모든 기관이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공공통계는 자율관리 하는 단계 자율규제 확대 를 

시행하는 단계별 접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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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구분 대상기관 관리체계

1단계

공공기관 

자율규제

공식통계

국가통계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현재처럼 통계청이 모든 통계 

관리

그 외 기관은 승인받은 

국가통계는 통계청 관리, 

공공통계는 자율 관리

2단계

자율규제

확대

공식통계

국가통계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

승인받은 국가통계는 통계청 

관리

그 외 공공통계는 자율 관리

<표 2-42>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안)

작성 승인과 변경 승인 관리체계 차등화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작고 단순집계형태로 작성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

되지 않는 보고통계는 조사 가공통계와 관리 방식 간소화 적용

보고통계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 

목적 공표 주기 공표 일정 자로수집체계 통계표 등을 약술한 신고 

절차로 개선 

품질진단의 경우에도 보고통계는 정기 품질진단에서 제외하고 자체

수시품질진단으로 간소화

현행(조사/가공/보고)
개선

조사 가공 보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항 사전 승인 사전 승인 사전 신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4항 승인 고시 승인 고시 폐지

<표 2-43> 통계 유형별 관리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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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승인 관리 체계가 통계청의 승인통계 중심에서 관련 기관별 책임

관리체계로 개선될 경우 공공통계의 도입으로 미승인통계 발생이 해소

되며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포괄로 국가통계의 관리 범위가 확대

되고 통계 중요도별 기관 책임관리제로 인한 효율적 관리가 예상

개선방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 

공공통계와 국가 승인 통계의 판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

국가통계의 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과 행정부 

이외 기관의 공감대 형성 

부처별 자율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예산 행정 통계자료 제공 등 유

인책 필요

<표 2-44> 통계승인 관리에 대한 차등화 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통계의

정의

통계(=국가통계)

지정통계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국가(승

인)통계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

국가기간통계(national key statistics) , 또는 국가기반통계
(national base statistics)  

  시범통계: 통계 승인 시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로 작
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 부여

통계

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신청 

기관 지정(통계작성

지정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통계청장이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주요 민간기관(현재처럼 신청 시 지정)

통계 관리 통계청 일괄 관리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 기관: 국가승인통계 제외한 

공통계(통계현황신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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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개선안의 기대 효과와 후속 조치

구분 기대 효과 후속 조치

통계의

정의

 공공통계의 도입으로 미승인통계 발

생 해소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의 판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 

통계

작성기관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포괄로 국

가통계의 관리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직권 지정 기준 

 행정부 이외 기관 공감대 필요

통계 관리
 통계 중요도별 기관 책임제로 효율적

관리

 부처별 자율 관리 체계 정착 방안

  - 예산, 행정/통계자료 제공 등 유인책 필요

공공통계와 국가 승인 통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통계에 대한 판

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이 필요

공공통계에서 승인통계로 전환 과정은 현재의 국가통계 승인절차 준

용 가능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공공통계로 변경의 경우 국가승인통계

는 통계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품질진단 자체품질

진단과 정기품질진단 결과 활용이 필수 

통계 이용 관점에서는 국가통계포털 의 해당 통계 조회수 나

라지표 시스템 제공 여부 중장기 전망 등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목적 

활용도 국제 비교 목적의 국제기구 제출 여부 통계의 시의성 및 중

요도 등 고려 가능

자체통계품질진단과 정기통계품질진단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품질진단 

결과 이용도 등 해당 통계 관련 정보를 종합한 명부를 작성 해당 부

서의 차 판단 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

국가승인통계 중 공공통계로 재분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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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인통계 중 통계품질 요소 등을 고려하여 공공통계로 분류될 

규모를 추정함

통계 작성기관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특성을 감안하

여 판정 기준을 최근 년간 평가 중 미흡이 회 이상인 경우 와 최

근 년간 평가 중 주의 또는 미흡이 회 이상인 경우 로 설정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에 대해 최근 년 년 자체품질진단 결

과 회 이상 미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종의 통계 중 종의 통

계가 주의 또는 미흡이 회 이상 기준은 종의 통계가 공공통계로 

재분류되어 최소 에서 최대 가 공공통계로 재분류 예상

동일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승인통계에 대해 적용한 결과 총 종의 

통계 중 종이 미흡이 회 이상 종이 주의 또는 미흡이 회 이상

으로 나타나 최소 에서 최대 가 공공통계로 재분류 예상

재분류 대상 통계 중 조사통계는 보건복지부 통계 종 년 진단 

결과 주의 년 주기 작성 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고통계로 재분류 제

도가 도입될 경우 보고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부처 3년간 미흡 1회 이상 3년간 주의 또는 미흡 1회 이상 

보건복지부(34종) 2종(5.9%)  8종(23.5%)

국토교통부(28종) 3종(10.7%) 8종(28.6%)

<표 2-46> 공공통계 재분류 시뮬레이션 결과

참고: 각 수치는 부처별 승인통계 대비 해당 기준 적용 시 공공통계 범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통

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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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HIV/AIDS신고현황 보고 우수 우수 우수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고 활용 주의 보통 양호

결핵현황 보고 우수 양호 양호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보고 미흡 우수 보통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활용 N/A 우수 우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고 활용 보통 보통 보통

국민보건계정 가공 활용 N/A 우수 우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보고 N/A N/A 보통

급성심장정지조사 조사 보통 양호 우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고 활용 양호 N/A 양호

노인학대현황 보고 보통 우수 보통

법정감염병발생보고 보고 활용 우수 우수 우수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조사 조사 보통 보통 양호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보고 주의 보통 양호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보고 양호 양호 보통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보고 주의 양호 보통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보고 미흡 우수 보통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가공 보통 양호 우수

장애인현황 보고 주의 양호 보통

정신질환실태조사 조사 활용 N/A N/A 보통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우수 우수 우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조사 활용 N/A 우수 우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고 활용 양호 우수 보통

한국의사회복지지출 가공 활용 양호 양호 양호

보육실태조사 조사 활용 N/A 양호 N/A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 N/A 양호 N/A

암등록통계 보고 양호 우수 N/A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보고 주의 양호 N/A

전국예방접종률조사 보고 N/A 양호 N/A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 양호 우수 N/A

환자조사 조사 보통 양호 N/A

<표 2-47>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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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가공 양호 N/A N/A

노후준비실태조사 조사 보통 N/A N/A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 주의 N/A N/A
주: N/A표시의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이거나 작성주기가 2년 이상인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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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공간정보산업조사 조사 양호 우수 우수

교통문화실태조사 조사 N/A 양호 우수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보고 양호 양호 양호

국토지리정보현황 보고 주의 양호 보통

대중교통현황조사 조사 우수 우수 우수

도로교량및터널현황 보고 활용 양호 양호 주의

도시재정비사업현황 보고 보통 보통 보통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보고 보통 N/A 주의

수자원현황 보고 N/A 양호 양호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보고 N/A N/A 보통

외국인토지현황 보고 미흡 보통 주의

임대주택통계 보고 우수 N/A 양호

자동차등록현황보고 보고 양호 우수 양호

주거실태조사 조사 우수 우수 보통

주택도시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보고 활용 보통 보통 주의

지적통계 보고 활용 우수 우수 양호

철도경찰통계 보고 미흡 우수 양호

철도사고현황 보고 활용 미흡 양호 보통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보고 양호 양호 보통

한국수문조사 보고 우수 우수 양호

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보고 양호 양호 주의

국가교통조사 조사 N/A 양호 N/A

도로현황 보고 활용 양호 양호 N/A

건축물통계 보고 양호 N/A N/A

건축허가및착공통계 보고 활용 양호 N/A N/A

도로교통량조사 조사 우수 N/A N/A

주택건설실적통계 보고 양호 N/A N/A

주택보급률 가공 보통 N/A N/A

<표 2-48> 국토교통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주: N/A표시의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이거나 작성주기가 2년 이상인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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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품질관리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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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계품질진단 개요

1. 통계품질관리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통계품질 문제는 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 중요성이 부

각되었고 국가통계의 품질수준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년에 국가통

계 품질진단제도가 도입되었음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승인 및 조정 품질지도 등으로 국가통

계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품질진단제도는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통

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

법을 취하고 있음 

최근에 통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통계 수요 증가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

존 승인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속 통계 필요 기술의 발달 다양한 정보의 축적에 따라 신속한 의

사결정 정보제공 필요성 제기 

반면 현행 통계관리체계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통계범

위가 결정됨에 따라 중요한 통계가 통계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함

예를 들어 미지정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정보문화실태조사가 있음

또한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있어 통계관리의 효율화가 필요

한 시점임

- 관리가 필요한 통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통계의 형태 조사 보고 가

공 에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통계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

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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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이외 중요한 국가기관의 통계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 

관리 대상 통계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제약 하의 관리 효율화 대두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 활용 통계의 관리 대상에 포괄 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 장에서 논의된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에서

는 다음의 사항이 제안됨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시범통계제도 도입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현행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과정 통계기획 자료수집 분석

통계표 작성 공표 이용자 서비스 활용 등 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

여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점검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공표된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구축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품질진단제도 개편에 포함하여 확대 개선 필요

통계품질진단은 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제 기 품질진단 년

년 과 제 기 품질진단 년 년 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제 기

년 년 품질진단이 진행 중임 그리고 년부터는 제 기 품질진단이 

실시될 예정임 

따라서 제 기까지의 품질진단을 평가하고 제도운영의 한계를 파악하며 위

에서 언급한 통계승인제도 개편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 기 품질진단을 준비하는 품질관리제도 개편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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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통계품질관리 제도

가 도입

국가통계 품질관리제도는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수준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됨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

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함

년 년은 시범기로서 시범품질관리를 실시함 품질진단 절차 및 지

표를 개발하고 통계청 내 외부 통계에 대한 시범진단을 실시함

나 제 기 품질진단 년 년

현황

제 기의 국가통계 품질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음

정기품질진단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 년 주기 진단 실시

수시품질진단 품질문제가 제기된 통계를 대상으로 진단

자체품질진단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

개선실태 점검 및 지원 통계청이 매년 개선실태 점검

이 기간의 품질진단은 통계청 외부진단팀이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팀이 도

출한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고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개선을 하며 통계청은 

개선실태를 점검함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 년 주기로 진단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제도를 시행 통계법 제 조

년 년간 총 종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실시하고 건의 개

선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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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품질진단 현황(2006~201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대상통계 107 180 170 58 70 585

개선과제수 430 649 608 286 403 2,376

자료: 통계청(2010)

정기품질진단 외에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

행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품질진단을 도입하고 

년에 종의 통계에 대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함 

또한 년에 국가통계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있는 통계

에 대한 수시통계품질진단 제도를 도입함 

품질진단 성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서 

통계품질 수준 개선 및 인식을 높임

년간의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선진화 기틀 마련

다 제 기 품질진단 년 년

품질진단 현황

제 기 년 년 에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품질진단 및 개선관리 

정기품질진단 주요 통계 여 종을 선정하여 년간 매년 종씩 전문

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심층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자체품질진단 국가통계 전반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소관 통계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적으로 진단

수시품질진단 언론보도 등의 상시모니터링 및 상황발생시 기획모니터링

으로 품질취약 통계의 발굴 및 진단

개선점검 지원 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실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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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인프라 취약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개선지원 컨설팅

성과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에 대한 인식제고

통계품질 진단 및 관리기법 노하우 축적

자체품질진단 제도 정착을 통한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체계 정립

인프라 취약 통계작성기관의 품질개선에 기여

라 제 기 품질진단 년 년

품질진단 현황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진 품질관리방법을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정보보고

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심층진단을 하는 방법으로 품질

진단 방법을 변경

통계정보보고서는 조사개요부터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자료

수집 행정자료 활용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

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까지 통계작성의 각 단계별로 방법론 및 세부 

품질정보를 수록함

제 기 품질진단 사업의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전체 주요 통계에 대한 통계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임 종을 매년 약 

종씩 진단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품질진단 사업 진행과정

품질진단 전문기관이 통계 주제에 적합한 진단 연구진을 섭외하여 진단 

팀을 구성함 주제별 연구진을 섭외하기 때문에 표본분야 진단이 취약해지

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전문기관에서 지원하여 보완함

진단 연구진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통계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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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품질진단 개선사항을 작성기관과 간담회 형식으로 검토하고 개선

과제 수용여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논의함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단

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함

진단 연구진의 개별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이후 독립적인 외부 평가진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 이는 진단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절차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임 

제 기 품질진단의 장단점 

장점 

제 기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있음 

해마다 발생하는 작은 문제는 즉시 보완 가능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

는 여건이므로 전문기관이 품질진단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음 

제 기 진단이 마무리 되면 대부분의 중요 통계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가 

작성되므로 기본적인 품질진단 체계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음 향 후 진

단은 기존에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큼

단점  

진단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별통계를 표준화하여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개별 통계의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혹은 추

가로 필요한 평가지표도 존재하지만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움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진단 연구진이 정성평가를 하지만 연구진의 재량권에 

따라 개별통계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제 기 품질진단을 통하여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후 진단은 

통계정보보고서의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

에 향후 진단은 기존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

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통계정보보고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현실과 

보고서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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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계품질진단사업 실적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계품질진단사업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

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그리고 통계품질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짐

사업실적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3-2> 통계품질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종)

진단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기

진단
107 180 170 58 70  21 24 26 25 80 63 79 96

수시

진단
- - - - 3 2 2 - - - - 1 3

자체

진단
- - 660 720 419 473 487 528 525 489 494 530 574

품질

컨설팅
- - - - - - 7 6 6 6 6 3 3

 자료: 통계청(2018), 국가통계 품질관리 추진실적

3. 통계품질진단 방법

가 통계와 통계작성기관

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은 통계법에 명시된 통계 임 

통계법 상의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를 말함  

이 중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 는 통계에서 제외됨 통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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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 는 다음을 말함 통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그 밖에 통계청장이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여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통

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숭인을 받은 통계 임 통계법 제 조 제 항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 조

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을 말함 통계법 제

조 제 항

통계작성지정기관에는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됨

요약하면 현행 통계법상 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는 주요 통계 중 국가승인통계임

그리고 이러한 승인통계에 대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사항에 대

하여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

나 통계품질 차원

현대적 의미의 통계품질은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 을 뜻하고 통계품질관리는 통

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 보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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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 를 말한다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

얼

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의 수준을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성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를 말함

정확성 모집단 특성을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 를 말함

시의성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 임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에 대한 개념

비교성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

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

지 를 나타냄

일관성 동일한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에 의해 작성된 통계들이 얼마나 유사한가 를 나타냄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이고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 을 말함 

다 작성형태별 통계

품질진단의 대상이 되는 통계는 조사방법과 작성과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로 구분할 수 있음 김민경 외

조사통계는 대상모집단의 단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기

초로 하여 작성되는 통계 임

보고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고 신고 등록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통해 제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 임

가공통계는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된 통계를 이차적으

로 가공하여 작성되는 통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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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진단 종류

품질진단의 종류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자체통계품질

진단이 있음

정기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에 대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의 제반과정 에 대한 사항을 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함 통계

법 제 조 제 항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을 실시 함 다만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

기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도 있음 통계법 제 조 제 항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

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계품질

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을 실시할 수 있음 통계법 제 조 제 항

따라서 현행 통계법에 의하여 주요 통계에 대하여 년 주기로 정기품질진

단을 실시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

질진단을 실시하며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저하가 일어

난 통계에 대하서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정보보고서 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함 진단 통

계정보보고서 에 수록되어 있는 개의 작성절차별로 개 품질차원별로 품

질지표를 구성하여 품질수준을 측정함

통계작성절차의 단계는 다음으로 구성됨 조사개요 통계의 작성

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자료수집 행정자료활용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참고문헌

통계별로 품질지표와 진단항목의 수는 아래와 같음 

조사통계는 개 품질지표에서 개 진단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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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통계는 개 품질지표에서 개 진단항목이 있음

가공통계는 개 품질지표에서 개 진단항목이 있음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진단매뉴얼에 따라 작성기관 스스로 평가하며 자체진

단 평가점수와 노력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함 자체통계품질

진단 매뉴얼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용으로 제공됨

4. 국가승인통계 현황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총 종이며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통

계작성기관은 개 기관임  

개 기관 중 개 기관이 정부기관이고 개 기관이 지정기관임

작성기관당 평균 작성통계는 정부기관 개 중앙행정기관 개 지방자

치단체 개 지정기관 개임

통계종류별로는 지정통계가 종이고 일반통계가 종임

<표 3-3> 기관구분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2018. 4. 30. 기준)

기 관 구 분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419 1,088 93 995 477 476 135
정 부 기 관 306 898 76 822 371 417 110
- 중앙행정기관 46 385 59 326 188 154 43
  통  계  청 1 61 38 23 37 2 22
  이 외 기관 45 324 21 303 151 152 21

- - 지방자치단체 260 513 17 496 183 263 67
  광역지자체   
(17개 시 도)

17 139 17 122 48 37 54

  시도교육감 17 - - - - - -
  기초지자체1) 226 374 - 374 135 226 13
지 정 기 관 113 190 17 173 106 59 25

- - 금융기관 8 23 10 13 10 5 8
- - 공사·공단 32 56 0 56 22 32 2
- - 연구기관 25 44 2 42 32 4 8
- - 협회·조합 27 31 3 28 24 5 2
- - 기타기관 21 36 2 34 18 13 5

  

 자료: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현황 월중 변동내역(2018년 4월말 기준, 접속일자: 2018. 5.7)

 주: 1) 5개 지방통계청에서 관리



- 110 -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가 종 보고통계가 종 그리

고 가공통계가 종 임 

승인통계 분야로는 사회분야 통계 종 경제 분야가 종

기타 통계가 종 임 기타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시군구별 기본통계임 

<표 3-4>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2018. 4. 30. 기준)

분 야 구 분
작 성

통계수
구성비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1,088 100% 93 995 477 476 135

사

회

분

야

인구 50 4.6% 4 46 2 25 23

보건·사회·복지 270 24.8% 6 264 178 66 26

교육·문화·과학 61 5.6% 3 58 42 15 4

환경 38 3.5% 4 34 13 22 3

경

제

분

야

고용·임금 53 4.9% 9 44 40 9 4

물가·가계소비 19 1.7% 9 10 15 1 3

농림·수산 61 5.6% 9 52 40 17 4

광공업·에너지 32 2.9% 4 28 22 8 2

건설·주택·토지 44 4.0% 4 40 18 21 5

교통·정보통신 46 4.2% 5 41 23 21 2

도소매·서비스 19 1.7% 4 15 15 3 1

경기·기업경영 91 8.4% 22 69 62 3 26

국민계정·지역계정 22 2.0% 5 17 0 0 22
재정·금융 21 1.9% 1 20 5 16 0

무역·외환·국제수지 17 1.6% 4 13 1 6 10

기타 244 22.4% 0 244 1 243 0

주: 기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별 기본통계

 



- 111 -

5. 주요국의 품질관리제도 

통계품질의 관리는 모든 선진국들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

제로서 이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통계기관이 다른 통계작성기관 작성통계

에 대한 품질진단을 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작성기관들

이 스스로 통계품질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가 미국

미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정부 소

속의 개 기관 회계 연도 기준 이 국가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며 그 중 통계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개 주요 통계작성기관과 여

개의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함 

연방정부에서 정보품질법

을 제정하고 예산관리처

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발행함 예산관리

처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관 준수 의무성이 강하나 가이드는 데이터 

품질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음

예산관리처는 통계산출물 생산에 모든 기관이 동일한 분류와 정의 그리고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하도록 표준과 지침 및 통계 명령

을 발표하는 등 연방통계시스템의 조정을 담당하고 문서감축법

에 따라 기관이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중앙집

중 방식으로 검토함으로써 표준의 집행을 담당함

예산관리처에서 미국 통계방법론에 관한 연방위원회

를 설치하여 연방정부의 통계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조정 및 품질 제

고를 담당함

9)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2015
10) 정용찬 외(2016).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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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 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따라야만 하는 필수사항을 

통계 정책 지시 로 작성 

통계작성기관 및 부서마다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며 자체적으

로 통계작성가이드를 작성하여 개별 품질관리를 실시함

기관들은 예산관리처의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의 객관성 편

의성 신뢰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표 3-5> 미국의 기관별 통계품질 관리체계의 예

기관 통계품질 관리체계

센서스국

노동통계국

국립보건통계센터

자료: 정용찬 외(2016),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

[그림 3-1] 미국의 통계품질 관리체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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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 및 부서의 책임 아래 개별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통계의 제공은 통계생산

기관의 연합체인 정부통계협의회 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계작성의 

미션도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형 통계제도의 특성을 가짐 

년 통계법에 의해 국가통계위원회는 정부통계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를 공식통계로 이중 공식통계의 실천규범에 

입각한 것을 국가통계로 정의함

국가통계청 을 포함한 중앙정부부처 및 기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

드 및 웨일즈의 임위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 및 행정명령에서 허락한 비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모두 공식통계에 포함

공식통계는 기존에 작성중인 통계나 신규통계에 대해 신청에 의해 승인

되며 승인요구는 여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왕실기관이 가능하나 

민간기관의 신청도 허용

국가통계위원회가 작성한 공식통계 실천규범의 적용과 정 조사 및 평가

를 통해 인정받은 공식통계를 국가통계로 정의

영국통계위원회는 년 통계법의 요구에 따라 영국의 공식통계를 생산

하는 모든 조직이 준수해야할 실천규범

을 마련하여 년 월에 발표함 공식통계의 실천규범은 분산

형 통계체제에서 공통된 표준을 확립하고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임

가지 원칙 과 가지 규약 으로 구성된 실천규범을 준

수하는 공식통계는 국가통계로 인정

원칙 사용자 요구 충족 공식통계의 생산 관리 및 보금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연구자 및 국민의 의사결정을 충족

원칙 공평성과 객관성 공식통계 및 통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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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관적으로 관리

원칙 무결성 공식 통계의 생산 관리 및 보급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이

익은 조직적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익에 우선

원칙 건전한 방법과 확실한 품질 통계 방법은 과학적 원리 및 국제적으

로 인정된 모범 사례와 일치해야하며 완전히 문서화되어야하고 국

제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고려하여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보증

원칙 기  유지 공식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단체 포함 에 관한 개인 

정보는 기 로 취급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원칙 비례적 부담 데이터 공급업체의 비용부담은 과도하지 않아야하며 

통계 사용으로 인한 이점과 비교하여 평가

원칙 자원 통계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자원은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에 충분해야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

원칙 솔직함과 접근 가능성 완전하고 솔직한 논평이 수반되는 공식통계

는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할 필요

규약 사용자 참여 효과적인 사용자 참여는 통계를 신뢰하고 대중의 최대 

가치를 보장하는 근본이며 이 세칙은 윤리규범에 대한 타 규정 관

련 관행을 종합하고 협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대

규약 발표 실천 통계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규칙적인 방식으로 공개도메

인에 공개

규약 통계 목적으로 행정자원의 사용 행정자원은 적절한 안전장치의 준

수를 조건으로 완전히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

영국의 공식 국가통계는 영국 국가통계위원회 에

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통계청

에서 년 정기품질평가

를 개발하여 통계품질관리를 수행함

이전까지는 국가통계위원회와 의 지침 아래 개발한 품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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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도구 를 사용해

왔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용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

었음 

새로 개발된 정기품질평가는 통계생산자와 부서 책임자 선임 방법론 전문

가 품질센터의 대표자 간의 회의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품질보증절차를 

위해 부서 책임자 검토회의라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정기품질평가를 통해 통계적 결과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조사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반영함

년 발표 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특히 은 조사영역

과 비조사영역을 아우르므로 합리적 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림 3-2] 영국의 정기품질평가 개요

                    자료: Sanderson & Bremn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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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질진단제도 평가 

1. 정기통계품질진단 

가 진단방법

제 기 품질진단에서는 통계청 외부진단팀이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팀이 도

출한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고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개선을 하며 통계청은 

개선실태를 점검함

제 기 품질진단에서는 주요 통계 여 종을 선정하여 년간 균분 매년 

종 내외 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심층진단 일부 청내 팀 진단

용역팀에서 통계청의 진단매뉴얼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전문가 이용자 

등을 면접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

제 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통계별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기관이 품질진단한 후 통계청이 최종 확정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의 품질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품질

진단에 필요한 제반 상세보고서를 수록한 보고서

전체 승인통계 여종 시군구 기본통계 주민등록통계 등 제외 에 대하

여 매년 여종씩 년 주기 진단

나 품질진단 점수

제 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의 평균은 점 제 기는 점으로 나타

남

두 기수에서 진단한 통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점수를 보고 제 기 제

기의 통계품질이 제 기 통계품질보다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그러나 처음으로 진단을 실시한 제 기를 통하여 많은 통계들이 자체 정

비를 하고 보완하여 제 기의 진단을 준비했으며 또한 제 기와 제 기의 

진단방식이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제 기 점수가 제 기 점수보다 높

은 것은 통계품질진단의 효과로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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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의 평균은 점으로 제 기 제 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대상통계가 다르고 품질진단서가 다르며 진단자가 다르므로 제 기의 품

질진단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 기에 통계의 품질개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제 기에 통계 간의 편차가 작고 품질진단 점수 최소값이 제 기

제 기의 것에 비하여 큰 것으로 보아 품질이 낮은 통계는 좀 줄어들었다

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6>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구분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1기 494 78.9 11.6 100.0 42.0 
2기 96 83.0 11.1 97.8 42.0 
3기 222 90.6 8.4 100.0 60.1 

다 작성방법별 품질진단 점수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는 작성방법이 다르고 진단서도 다르므로 세 

종류의 진단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그러나 세 기수에서 진단점수 평균이 가공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순으

로 나온 공통점이 있음 

기수 비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기와 제 기는 진단방식이 

유사하므로 두 기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가공통계 보고통계 조사통계의 제 기 점수와 제 기 점수를 비교해 보면 

세 종류의 평균이 모두 상승함 즉 제 기를 거치면서 제 기에 품질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음

제 기의 품질진단 점수가 제 기 제 기보다 높게 나왔지만 진단서가 다르

므로 제 기에 품질향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제 기

의 최소값이 제 기 제 기보다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것으로 미루어 품

질이 낮은 통계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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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작성방법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작성방법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제1기

가공통계 52 85.9 10.6 100.0 60.0 

보고통계 188 74.2 11.6 100.0 42.0 

조사통계 254 80.9 10.5 100.0 46.0 

제2기

가공통계 7 90.2 7.9 97.8 73.9

보고통계 27 79.8 11.5 97.6 42.0

조사통계 62 83.6 10.7 97.3 43.9

제3기

가공통계 18 97.6 2.4 100.0 92.2

보고통계 61 86.1 9.3 99.9 64.1

조사통계 143 91.7 7.4 100.0 60.1

라 품질차원별 진단점수

관련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가공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자의 목적에 맞추어 만들어진 통계이므로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됨 

보고통계의 관련성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보고통계의 속성상 이용자의 

수요보다는 국가의 기초통계 위주로 만들어진 통계이므로 관련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정확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가공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므로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

확성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시의성 제 기에 조사통계의 시의성 정시성이 낮게 나옴

비교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일관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옴

접근성 명확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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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품질차원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작성방법 통계수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1기

가공통계 52 4.1 4.3 4.0 4.5 4.2 4.3 

보고통계 188 3.6 3.7 3.8 3.2 3.8 3.8

조사통계 254 4.1 4.1 3.9 3.5 3.7 4.1

2기

가공통계 7 4.6 4.5 4.0 4.5 4.1 4.6

보고통계 27 3.8 4.0 3.6 4.1 3.9 3.7

조사통계 62 4.2 4.1 4.0 4.4 4.0 4.0

3기

가공통계 18 4.9 4.8 4.8 4.9 5.0 4.6

보고통계 61 4.4 4.0 4.5 4.4 4.1 3.8

조사통계 143 4.6 4.5 4.3 4.4 4.4 3.8

마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년부터 년까지 정기통계품질진단과 수시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는 과제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과제 수시통계품질진단에서 과제

이 중 인 과제가 개선이 완료됨

<표 3-9> 분류별 개선과제수 및 이행률 

분류 빈도수 이행과제수 이행률

1. 통계작성기획 212 186 87.7%

2. 통계설계 605 468 77.4%

3. 자료수집 225 163 72.4%

4. 자료입력 및 처리    252 213 84.5%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66 59 89.4%

6. 문서화 및 자료제공 784 608 77.6%

7. 사후관리 17 17 100%

8. 기타 20 16 80.0%

합계 2,181 1,730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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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개선과제의 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문서화 및 자료제공 임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분류는 자료수집임

바 성과

정기통계품질진단 제 기에서는 승인통계 중에서 주요 통계를 처음으로 정

하게 진단한 의의가 있고 제 기에는 주요 통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

한 의의가 있음 제 기에는 진단방법을 개편하여 통계정보보고서를 기초로 

한 진단을 실시함 

매년 개선과제와 중점관리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품질진단통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있음

2. 자체통계품질진단 

가 진단방법

자체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행함

으로써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에 도입하여 년부터 

실시함

국가승인통계 전체 지자체 기본통계 등 일부를 제외한 여종 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진단

매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의 주요 품질변수 등

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진단 

나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

자체진단은 년부터 실시하였으나 평가제가 도입되어 평가등급이 공개

된 것은 년부터이므로 년 이후 통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함

년부터 년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는 연평균 개임 

이 중 개년 모두 진단을 받은 통계의 수는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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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진단의 관대화 경향을 예상할 수 있음

또한 통계작성담당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도 평가결과가 해당연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만일 자체진단점수의 관대화 경향이 있다면 진단의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음 도리어 년의 점수 점 는 

년 점 보다 작고 년 점수 점 는 년 점수보다 작게 나

타남 즉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대화 경향은 발견되지 않음

표 참조

또한 개년 연속으로 진단을 받은 개 통계의 연도간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사이에 있음 즉 전년도 평가결과가 해당년도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0>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 

기수 구분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2기
2013년 528 83.3 11.0 106.8 48.0 

2014년 525 83.2 12.0 105.0 36.0 

3기

2015년 489 83.0 12.2 105.5 38.4 

2016년 494 85.6 11.5 107.5 50.9 

2017년 530 85.6 11.9 109.4 43.5 

다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와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의 관계

정기진단을 받은 통계는 그해에 자체진단을 받지 않으므로 동일한 통계의 

정기진단 결과와 자체진단 결과를 한해에 비교할 수는 없음

년부터 년까지 개년 연속으로 자체진단을 받은 통계의 수는 

개이고 이 중 제 기 정기진단을 받은 통계는 개임 즉 개 통계는 제

기 정기진단도 받고 년 년 자체진단을 받은 통계임

개 통계에 대하여 제 기 정기진단 점수와 개년 자체진단 점수의 상관

계수의 범위는 사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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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기진단은 외부 연구진이 평가한 점수이고 자체진단은 작성기관 스

스로가 평가한 점수이지만 두 점수간의 관계는 상당히 접함

라 성과

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품질관리를 해마다 실시함으로서 통

계품질 유지에 기여한 성과가 있음

마 한계점

자체품질진단에서는 개선과제 도출 미비 현상이 나타남 이는 소관 통계의 

자체진단에 형식화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수시통계품질진단 

가 진단 방법

수시통계품질진단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

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 에 대하여 실시함

제 기에서는 품질문제가 제기된 통계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제 기에서는 

언론보도 등의 상시모니터링 및 상황발생시 기획모니터링으로 품질취약 

통계의 발굴 및 진단을 위해 실시하였음

실제로 수시통계품질진단이 실시된 통계의 수는 년에 종 년에 

종 년에 종 년에 종임 

나 성과

상시모니터링과 기획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수시진단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함

년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에서는 국토면적에 북한면적 및 미복구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수치가 혼란스러웠는데 국토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바

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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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

자의 혼용 조사표 및 번역 오류 등이 제기되어 바로잡음

다 의의 및 한계점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연초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계획 이후에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통계를 정기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렇다고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하기에도 적절하지 않

음

따라서 수시로 정 한 진단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통계는 현행과 같

이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

됨 

다만 상시모니터링이나 기획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통계의 수가 현실적으

로 많지 않으므로 사전 모니터링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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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품질관리제도 개선 방안

1. 승인제도 개선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개편

현행 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를 대상

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의 범위나 혹은 국가

승인통계의 개념 범위 등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변경해야

함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시범통계제도 도입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통계관리체계 개선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는 승인제도 하에서 구축됨 따라서 승인제도 개선

안을 품질관리 관점에서 파악하여 승인제도 개선안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 통계의 구분과 명칭 변경

현행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를 통계

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가통계 로 지칭하고 있음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한 수량적 정보 중 통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보

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내부 활용 자료 시험 작성 자료 학술 연구 

자료 보고 집계 자료 인식 조사 자료 등

비수량적 정보 미지정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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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 중 정부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

가 아닌 것은 정의상 통계가 아님

통계법상의 통계 중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

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는 지

정통계로 하고 있음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승인제도 개선안

개선안에는 명명법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명사보다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을 제안

통계법의 규율 대상을 공공통계와 국가 승인 통계로 구분

공공통계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통계를 지칭 공공통계의 명칭이 주는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통계만을 대상으로 

함 

국가 승인 통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

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현재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 즉 국가통계 에 해당

기간통계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 라는 명칭은 기간통계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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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개선안

승인제도 개선안에서 통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범위를 

공공통계 국가 승인 통계로 확대함

현재 통계법의 통계 즉 국가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로 명칭 변경하여 품

질관리 범위에 포함

국가통계 중 지정통계는 기간통계로 명칭 변경하여 품질관리 범위에 포

함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

든 통계는 공공통계로 지정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통계만을 공공통계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범위에 포함

쟁점

품질관리 대상 통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 증가

통계의 종류가 기간통계 국가 승인 통계 공공통계로 나뉨에 따라 균등한 

품질관리보다는 차등화한 품질관리 필요

해결방안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와 공공통계의 품질관리를 이원

화 함

기간통계를 포함하여 국가 승인 통계는 현행과 같이 통계청이 중점 관

리하는 품질진단 실시

기간통계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기관별 책임관리제도 통

계현황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통계작성기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이 통계현황을 통계청에 

신고하고 자율적으로 진단 자체진단 실시 

통계청은 통계현황신고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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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범통계제도 도입

현행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를 통계

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함

조사통계 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

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함

표본추출방법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로 구분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배포 집합조사 인터넷 조사

관측조사 기타로 구분      

보고통계 는 다른 행정업무를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함 수반되는 행정업무로는 행정집계와 행정조사로 구분 

행정집계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공통계 는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함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는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일치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

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는 기존의 통계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고 또한 승인을 위해 명시해야 하는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분류에 

포함되지 않음

빅데이터 정보의 자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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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음 예를 들면 빅데이터는 

협의적으로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

대한 데이터의 집합 으로 정의되며 광의적으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

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기치를 추출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기술 로 정의됨 이성건 외

공공데이터 정보의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란 공공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되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표현

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를 의미함

이러한 통계를 공공통계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보완책 필요

승인통계 개선안

승인과정에서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할 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통계 등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는 시범통계 로 승인하고 작성 이후 품질진단을 거쳐 

국가 승인 통계의 지위를 부여

시범통계는 궁극적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지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

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개선 이행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품질관리 개선안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

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시범통계의 범주에 넣어 

품질관리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통계는 데이터품질 개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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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생산방식이 기존의 방법론과 다르므로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하

게 하고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개선 이행계획을 첨부하게 함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쟁점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시범통계의 범주에 포

함하여 품질관리 대상으로 하면 기존의 품질관리 방법론으로는 품질관리

가 어려운 면이 있음

빅데이터 통계 등은 통계작성절차가 기존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음 김영

원 외

빅데이터 통계 등은 품질관리 지표가 기존의 품질지표와 일치하지 않음 

이성건 등

해결방안

빅데이터 통계생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됨 김영원 

외 이성건 외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과정은 입력단계 처리단계 결과단계로 구분

함

입력단계 각 기관 또는 민간에서 자료를 불러오는 단계

처리단계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 및 처리하여 실제 분석이 가능한 형태

로 변환하는 처리단계 데이터 정제 매칭 연결 등 처리

출력단계 정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혹은 결과표를 생산하거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단계

빅데이터 품질검증 체계에 요구되는 가지 기본원리 사용목적 적합성

일반성과 유연성 비용대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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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적합성 기존의 통계 검증 체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로서 검증체계의 사용목적 적합성과 더불어 실제 빅데이터 및 이를 활

용해 생산된 데이터의 품질평가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일반성과 유연성 빅데이터는 형식과 분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

든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 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일반성

을 갖춘 검증체계가 필요함

비용대비 효율성 빅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통계의 품질 검증을 위해서

는 기존의 정형화된 절차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

요함 따라서 결과의 사용 목적과 요구되는 통계적 정도와 균형을 맞춘 

검증체계기 필요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실

제 빅데이터 혹은 이를 통해 생산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

계에서 고려되는 품질 차원은 다음과 같음

기관 및 사업체 환경

개인정보 관련 보안

복잡성 자료구조의 복잡성 자료형식의 복잡성 자료출처의 복잡성 계

층구조의 복잡성 등 

완전성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의 완전성

유연성 입력단계로부터 결과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및 유용성이 대한 사전검증 

필요

시간적인 요소

정확성 대표성 일관성 타당성 접근성 및 명확성 관련성 등

빅데이터는 생산기관 생산목적 생산대상 생산과정 등이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대

신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은 해당 데이터에 적절한 품질진단 도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성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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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경기지수 통계 삶의 질 측정 통계 사례 제시 

시범통계의 범주에 속하는 통계는 이를 범주화하여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를 활용한 통계 

모바일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통계 등

시범통계가 제출한 통계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점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품질개선 이행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관찰 필요

유형별로 통계작성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 필요

유형별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품질지표 개발 필요

필요시 수시품질진단 실시

다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현행 

현행 통계작성기관으로 정부기관으로 통계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지정기관으로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조합 등이 있음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 국회 법원 등 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외되어 있

음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 조합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사례가 있음

승인통계 개선안

국가가 관리할 공공통계 생산기관을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으로 확대

민간기관은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한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예외적

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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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기관수를 감안하여 주요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실효성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

품질관리 개선안

현행 통계작성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이외에 입법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을 품질관리 대상 통계작

성기관으로 관리

품질관리 대상은 국가승인통계 기간통계 포함 공공통계 시범통계이므로 

통계작성기관을 구분하여 관리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

기관 스스로의 진단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공공통계 생산 통계작성기관

그리고 시범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

쟁점

통계작성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면 관리해야 할 통계작성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

해결방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하여 관리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 위주로 관리하고 공공통계 및 시범통계는 

통계 위주로 관리

기간통계를 포함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이 

중점 관리 

공공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통계현황신고 통계를 중심으로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133 -

시범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도 통계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관리

라 통계관리체계 개선

현행 

현행 통계법은 통계법의 적용 대상인 통계의 작성 주체를 설정하고 작성 

주체가 작성하는 통계를 규율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임

이러한 제도는 승인통계 지정기관에 대해 통계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할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는 승인통계의 대상이 되어 통계청의 관리 부담이 발생

승인통계 개선안

통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책임관리제도와 통계현황신고제도

를 도입

기관별 책임관리제도 도입

국가승인통계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요도가 높은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이 중점 관리

공공통계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자율 

관리하되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하여 통계청에 보고 통계청은 통계

현황신고 통계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통계 관리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부처가 생산 발표하는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

고통계 등 모든 공공통계 현황을 작성 자체 관리하고 통계청에 현황과 변

경사항을 수시 신고 

품질관리 개선안

통계청이 중점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현재와 같이 년 주기의 정기품

질진단 시행



- 134 -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는 로 균분하여 매년 

씩 정기품질진단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가 아닌 통계는 매년 자체진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수시품질진단 실시

지원이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컨설팅 지원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품질진단 시

행 

자율적 진단 부처 자체진단 통계의 품질관리의 차적 책임은 해당부처

가 담당

부처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진흥원 등 을 지정하여 품질진단 업무 전문화

자율적 진단에 필요한 품질진단 가이드라인 등은 통계청이 제공

통계의 품질수준을 자율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품질제고 동기부여 

통계현황신고 통계 중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는 통계청이 선별하여 

수시품질진단 실시

쟁점

현재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일원화된 품질진단이 국가승인통계의 정기품

질진단과 통계현황신고 통계의 자율적 진단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의 복잡

도가 더 높아짐

해결방안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은 기

관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관리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통계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관리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통계 중심으로 자율적 품질진단 관리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개별 통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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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품질진단 가이드라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

적으로 관리

마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현행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통계청장은 승

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통계법 조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통계의 통계작성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

식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 보고 가공 으로 분류되어 있음

통계작성방식 조사 보고 가공 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통계는 동일한 방식

으로 승인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승인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통계품질관리 등에서 비효

율 발생

보고통계의 작성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승인 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 수행으로 승인 및 품질진단

에 비효율 초래

승인제도 개선안

통계작성 승인과 변경 승인 관리방식 차등화

유시 중복의 우려가 작고 단순집계형태로 작성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

지 않는 보고통계는 작성승인과 관리 방식 차등화 적용

보고통계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 목

적 공표 주기 공표 일정 자료수집체계 통계표 등을 약술한 절차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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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품질관리 개선안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진단은 통계의 목적 통계의 종류 관리 목적 등에 따

라 차등화하여 관리

조사통계 가공통계는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

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많으므로 기존의 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 자체진

단 수시진단 실시

보고통계는 법정서식에 의한 단순집계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 중복의 우

려가 낮으므로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하고 자체 수시품질진단으로 간소화하

여 관리 단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기품질진단 대상

으로 관리

쟁점

현행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 자체진

단 수시진단 에서 자체진단으로 품질진단이 간소화됨 단 기간통계인 보고

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 정기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유지

해결방안

국가승인통계의 보고통계를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여 일반 보고통

계의 승인 절차 및 품질진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품질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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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관리 방안

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방안

년 월 현재 국가통계는 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한 개 통계

임 표 참조

제 기에는 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

제 기에는 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

제 기에는 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 진행중

현행 국가통계의 명칭 변경

현행 국가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명칭 변경

현행 지정통계는 기간통계로 명칭 변경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관리의 이원화

통계작성기관이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 경우는 통계

작성기관 중심의 관리

통계작성기관이 지정기관 공공기관 등 인 경우는 통계 중심의 관리

통계종류별 정기품질진단 방법

조사통계 가공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 자체품질진단 수

시품질진단 실시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 지정통계 는 기존의 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 자체

진단 수시진단 실시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가 아닌 통계는 자체품질진단으로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종의 지자체 통계는 지방통계청 주관의 품질

진단

나 공공통계 관리 방안

국가기관 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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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통계 중 국가승

인통계가 아닌 통계를 공공통계로 명명하고 관리  

공공통계는 개별 통계 중심으로 관리

기관별 책임관리제도와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하여 공공통계 관리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부처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통계청에 신고

공공통계에 대한 부처 주관의 자체진단과 수시진단

공공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은 통계청이 제공

부처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진단 업무를 전문화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품질진단 실시

품질진단 결과는 공개하고 통계청에 신고

공공통계 중 심층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선별하여 수시품질진단 실시

다 시범통계 관리 방안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의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는 시범통계로 명명하고 통계관리 대

상에 포함

시범통계 범주에 속하는 통계는 데이터 품질이나 통계생산 방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므로 시범통계가 제출한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

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의 차이점 공표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

상의 유의점 품질개선 이행계획 등을 일정기간 동안 관찰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경우 생산과정을 입력단계 처리단계 결과단계

로 구분하여 관찰

빅데이터 품질검증 체계에 요구되는 가지 기본원리로서 사용목적 적합성

일반성과 유연성 비용대비 효율성을 검토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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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빅데이터 혹은 이를 통해 생산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

계에서 다음의 품질 차원을 고려

기관 및 사업체 환경 개인정보 관련 보안 복잡성 완전성 유연성 시간

적인 요소 정확성 대표성 일관성 타당성 접근성 및 명확성 관련성 

등

시범통계는 생산기관 생산목적 생산대상 생산과정 등이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신 시

범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은 시범통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를 활용한 통계 

모바일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통계 등

유형별로 통계작성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 필요

유형별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품질지표 개발 필요

필요시 수시품질진단 실시

라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진단 

마이크로데이터는 무응답 처리 데이터 에디팅 등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 

오류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자료를 말하며 통계집계표 작성 및 통계 분석

에 기본이 되는 자료임

결과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품질진단 절차에 포함

통계작성절차 중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단계에 마이크로데

이터 품질점검을 포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다음 사항을 진단함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레이아웃 포맷 설명

마이크로데이터 항목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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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 항목별 수준 설명 범주형 변수인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가중치 제공 여부

마이크로데이터 무응답 처리 방법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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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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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의의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가 근거 규정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현재 통계법 제 조의 통계법 시행령 제 조

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 조 제 항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호 등에 근거함

나 제도의 연혁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년 월 일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된 사

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에서 시작 통계와 정책 간 연

계 강화를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년 월 일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제정 정책의 집

행 및 평가와 관련된 통계 발굴이나 개발 개선 등이 미흡해 정책 추진

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통해 

정책품질의 향상을 도모함 시행령 호 개정이유

ㅇ 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구속력을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가통계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통계법 제 조의 에 규정되어 현재

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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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3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

입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

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

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

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5. 15] [총리령 제1395호, 2017. 5. 15, 일부개정]

제11조(법령안의 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7. 5. 15.>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4.]

<표 4-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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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2007.6.19.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

·(대상) 법령 제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을 도입하는 경우

·(방법) 부처는 통계개발 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통계개발 개선 미

합의’ 사항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국무)회의 보고11)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전부개정]

제33조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

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기반

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정책통계기반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 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정책통계기

반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 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통계법

[시행 2013. 3. 19] [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일부개정]

주요내용

  마. 통계기반정책평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통계기반을 확충함.

<표 4-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연혁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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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내용

가 의의

통계기반정책평가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도입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에게 요

청 법

조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

도는 제외 의원입법의 경우 하위법령 단계에서 평가하거나 하위법령 

위임이 없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

조건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과 제도 도입 변경 법령 제개정

을 통하지 않은 경우 제외

조건 정책집행과 평가 관련 통계 정책수립 관련 통계 제외

조건 법상 예외 요건 국가안보 행정절차나 행정조직 민 상 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 관련 사항

조건 지침 상 예외 요건 국호 국기 연호 상훈 전례 국경 정부기

념 일 의전에 관한 법령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 또는 업무분

장 수당 감사 통계 문서 및 관인 신분증 복제에 관한 법령 법령시

행 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11) 통계청(2018a: 3)(통계청. (2018a). 2018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12) 통계청(2018a: 10)
13)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2014년 지침에서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포함(통계청, 

2014: 10)(통계청(2014). 2014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14)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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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실질평가

정의
법령상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 정책 포

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 평가

법령상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집행/평

가 통계지표 구비 여부 및 개발/개선계

획 타당성 평가

평가기준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

성 여부

-법령상 모든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필요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

부15)

-통계개발/개선계획 타당성 여부16)

평가결과 유

형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하위 법령 입안 시 평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 대상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개선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표 4-3>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종류: 예비평가와 실질평가 

나 평가 종류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질평가로 구분

예비평가는 실질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서 해당 정책에 통계기반

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

제 실질평가 대상 등 가지 유형으로 구분

실질평가는 해당 정책에 통계지표가 구비되어 있는지 개발 개선계획

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통계

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 개선 미합의 등의 가지 유형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2018a: 11, 20, 23) 발췌 및 수정

15)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 모두 제시 여부, 제시된 지표만으로 정책 집행/평가가 충분한지, 제

시된 지표 모두 구비 여부, 필요 통계지표 부적절시 대체 가능한 지표 존재 여부, 제시된 지표

의 기존 통계조사 혹은 행정보고 통한 작성 가능 여부, 필요 지표가 행정보고로 작성되는 경

우 작성 체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여부(통계청, 2018: 23)
16) 통계개발/개선계획으로 모든 필요 지표 작성 가능 여부, 계획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기존 통계와의 중복성, 타 기관이 계획해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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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 

다 평가 과정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예비평가 실질평가 평가결과 이행점검의 크게 

단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예비평가에서 실질평가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최종 판정되면 실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계 과정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예비평가와 실질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요청으로 시작되며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 중앙행정기관은 그 결과

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통계청은 재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은 통계개발 개선 이행상황 

통보서와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를 제출하고 통계청은 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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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예비평

가

1_1. 예비

평가 요청

-통계책임관 경유해 문서로 요청

-필요시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가능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안 및 설명자료, 정책 참고자료, 관련 통계 등
1_2. 예비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요청서 접수 익일부터 10일

-통계지표 활용권고는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1_3. 이의

제기 및 

재평가

-이의제기: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

-재평가: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

-미합의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요청기관장의 의견 제출

2. 실질평

가

2_1. 실질

평가 요청

-관계기관 협의 통해 평가 요청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15일

-통계책임관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 계획

2_2. 실질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 미완료시 법제처 심사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 짧은 경우 요청서 접수일부터 15

일

-특별한 사정(전문가 자문, 자료 보완, 통계청장 판단, 평가요청 누락/

지연, 평가 요청기관과의 결과 합의 지연)의 경우 사유 종료일부터 7

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할 경우 사후평가

-평가 요청기관의 평가유예 요청시 평가유예
2_3. 이의

제기 및 

재평가

-이의제기: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

-재평가: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

-미합의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요청기관장의 의견 제출

3. 평가결

과 이행점

검

3_1. 통계

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제

출

-매년 2월

-계획, 실적

-개발/개선 완료 통계 결과물과 활용사례 통보

-개발/개선 관련 법령 및 계획 변경시 변경 내용 통보

3_2. 통계

지표 활용

현황 통보

서 제출

-매년 10월

-전년 10월~9월 간 권고된 통계지표 및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시 ‘입

법진행’ 건의 통계지표

-활용(성과지표 연계사용, 정책집행, 실태파악), 활용예정, 미활용 사유

<표 4-4>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별 내용 

  자료: 통계청(2018a: 12-14, 24)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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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 

국무회의 법령안 상정 및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관련 법령안을 상정하는 경우 통계청

장의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함 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요청시 예비 실질평가 결과

통보서 반드시 제출 지침

평가 결과 정책 반영 노력 의무 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

해야 함 시행령

평가 결과 이행 상황 점검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시와 평가결과 반영여부 파악 차원

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법

전문가 활용과 필요 경비 지급

합리적 객관적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 경

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요청기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나라지표 선정 요청 가능

통계 개발 변경 내용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이 승인 요청 통계법 제 조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나라지표 선정 요청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에 관한 규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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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평가 요청기관의 요청자료 통계청의 평가결과 자료

법령연계 정책연계 통계지표연계 개발 개선 등의 현황

평가 요청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부여받아 읽기 조회 가능

17) 통계청(2018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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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증거기반정책 검토

1.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논의

가 증거기반정책의 의의

증거기반정책이란 정책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접근 이삼열 외 재인용

증거기반정책은 고도의 정책성과 정부영역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

활 정책을 위해 확증된 평가방론의 개발 및 적용 정책 신뢰성 높이는 

제도적 장치 보급 시민의 긍정적 의견형성 수단 예산절감 및 정책창

안의 기회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 고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윤광석

나 증거기반정책에서 증거의 유형과 질

증거의 유형

는 정책증거와 연구증거의 유형 제시

정책증거에는 체계적 검토 단일 연구 파일럿 연구 및 사례 연구 전

문가 증거 인터넷 증거 등을 연구증거에는 영향 증거 집행 증거 기

술적 분석 증거 국민의 태도와 이해 통계적 모델링 경제 증거 비용

편익 증거 윤리 증거 등을 제시

18)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19) 이삼열·정의룡·이은하(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

로. 행정논총, 47(4). 279-305. 
20)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6-04. 한국행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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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증거의 유형 연구증거의 유형

-systemic reviews

-single studies

-pilot studies and case studies

-expert’s evidence

-internet evidence

-impact evidence

-implementation evidence

-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statistical modelling

-economic evidence

-ethical evidence

<표 4-5> 증거의 유형  

Bagshaw and Bellomo(2008: 2) Petticrew and Roberts(2003: 527)

Level : 잘 수행되고 RCT(Randomized 

Control Trial)가 적절히 적용된 연구

Level : 잘 수행되었지만 RCT가 낮은 수준

에서 적용된 연구

Level : 임의화되지 않은 관찰 연구

Level : 임의화되지 않았으나 시간적으로 통

제된 연구

Level : 통제가 없는 사례 연구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RCTs with definitive results

RCTs with non-definitive results

cohort studies

case control studies

cross-sectional surveys

case reports

<표 4-6> 연구설계에 기초한 증거의 위계 

은 연구설계에 따른 증거의 위계를 제시

에 기초한 연구증거가 그렇지 않은 관

찰 연구나 사례연구에 비해 우수 

  자료: Davies(2004)21)(윤영근, 2013: 127-12822); 김대중, 2014: 87723) 재인용)

  자료: Nutley et al. (2013: 10)24) 발췌

21)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22) 윤영근. (2013).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행

정논총, 51(4). 103-126. 
23) 김대중. (2014). 정책증거의 활용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도로 네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875-896. 
24) Nutley, S. M., Powell, A. E., & Davies, H. T. O. (2013). What counts as goo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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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Nutley et al. 

(2013)25)

엄 성

(rigorousness)

제안된 정책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증거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는지
포괄성

(comprehensive

ness)

정책결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답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충분

하게 제공되는지

US OMB(2016: 

71-74)26) 

엄 성(rigor)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질은 기초연구의 설계와 실행에 의존. 

모든 유형의 평가는 가장 엄 한 방법론과 가장 적절한 평

가 유형 활용해야 
적 실 성

(re;evamce)

현실적용성. 증거가 예산, 관리, 정책결정에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신뢰성 및 독

립성(credibility 

a n d 

independence)

평가부서와 그들의 작업이 정치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

되어 있는지

투 명 성

(transparency)
평가행위가 투명한지, 평가 작업과 결과가 공개되는지

윤리성(ethics)
평가가 윤리적으로 수행되는지, 참여자의 위엄과 권리 안전

과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표 4-7> 증거의 질 

증거의 질

국가의 다양한 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별로 활용되는 증거는 상당한 정도의 질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증거의 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고 있음

은 엄 성과 포괄성을 논의하였으며 미국 관리예

산처는 특히 평가증거를 중심으로 엄 성 적절성 신뢰성 독립성 투

명성 윤리성 등의 가지 기준을 제시함

  

25) 최영준 외(2016: 248-249 재인용)(최영준·전미선·윤선예(2016).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

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한국행정학보, 50(2). 

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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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의견/이익기반정책 가장 지배적인 멘탈구조에서 생산된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결정

정책기반증거
결정하는 행위자의 의도에 맞게 이미 증거가 제시되고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증거의 내용들이 주장되는 것

증거기반정책
엄 성과 포괄성을 가진 증거들이 상호 경쟁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정책결정이 

이루어짐

증거영향정책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라 증거의 질적 수준이 제한되는 상황

의 의사결정. 증거가 채우지 못하는 공간에 다른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

서 구조화되고 창조적으로 구성된 판단이 이를 채움

<표 4-8> 증거기반정책의 유형 

다 증거기반정책의 유형

증거기반정책은 크게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의견기반정책은 정책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한 이념이

나 가치에 기초한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결정

정책기반증거는 증거가 정책에 활용되기 전에 결정의 정당화 수단으

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

증거기반정책은 엄 성과 포괄성을 가진 다양한 증거들이 서로 경쟁

하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증거영향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증거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호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

  자료: 최영준 외(2016: 251-253) 발췌 및 수정

26) US OMB. (2016). Building the capacity to produce and us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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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증거의 질

증거의 확

증성
증거의 신뢰성, 일반화가능성, 의존성, 객관성, 증거능력 충분성

증거의 다

양성

증거의 부정적 영향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 출처

나 자료원 필요
정책 참여자의 협력적 

상호작용

관련 정책행위자 간 협력,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간 협력,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증거기반정책 지원인력 강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협력, 부처 간 협력
가치나 정치이념 정치적 실용주의 노선과 반 이념정서
법제도 기반 법령 등의 정책입안시 의무화된 증거제출의 규정

정책담당자의 증거신뢰 증거가 당면한 정책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증거활용의 인센티브 

설계
증거활용에 따른 보상의 제공 여부

증거기반역량 정책의 전과정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여부

<표 4-9> 증거기반정책의 성공요인 

라 증거기반정책의 성공요인

증거기반정책이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

한 고려 요소가 있음

정책에 활용되는 증거가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객관성이 높고 증거

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다양한 자료원에 의한 다양한 증거 제시 필요

관련 정책행위자 간 협력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간 협력 정책결정자

와 정책집행자 간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정책 참여자 사이에 협력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정책 기조가 과도하게 가치나 이념에 지배되지 말아야 하고 정책입

안시 증거제출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하고 정책담당자가 증거 

자체를 신뢰하여 활용하려고 해야 함

정책담당자의 증거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

수한 증거기반체계역량이 확보되어야 함

  자료: 윤광석(2016: 37-41)27), 오철호(2015: 64, 70)28) 발췌, 재구성, 일부 수정

27)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6-04.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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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치적 책임성 문제
이해관계자 참여 제약, 규범적 문제 도외시, 민주사회에서 증거의 정치적 이용

의 정당성, 정책 이데올로기 간과

집행과정의 문제
기반 자원(재원, 투자, 고용, 교육훈련, 동기유인 결여 등) 부족, 현실적 실행 제

약(최신 연구 및 분석자료 접근과 평가 불가)
시간 제약성 정책과정은 연구과정보다 더 빨리 순환, 체계적 검토 어려움
현장 적용 가능성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의 부족, 비용 제약
증거의 질 문제 질적 증거의 낮은 중요도 문제, RCT 활용이 어려운 분야
증거기반정책이 비효과

적인 경우

동맹지지 유도, 언론보도 대처, 위험관리 등의 이유로 다른 정책을 결정할 수밖

에 없는 현실적 이유, 논쟁이 격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분야

평가연구의 양과 질
체계적 리뷰를 위한 평가연구 부족. 평가연구를 위해 내부자료 필요하지만 담당

자들의 업무량 증가나 책임 회피 성향으로 자료 확보 어려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의 

방법론적 지식과 비전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부족한 방법론적 지식, 상위 정책결정자들의 증거기반정

책에 대한 비전 필요

<표 4-10> 증거기반정책의 제약요인 

마 증거기반정책의 제약요인

증거기반정책에 대하여는 정책의 실시와 집행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약

요인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음

우선 정치적 책임성 문제로서 실제 증거의 활용시 이념이나 가치에 따

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약되면서 정책의 실행

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집행과정에는 증거기반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 등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동기 유인이 결여됨

정책과정의 시계가 연구과정의 시계보다 짧고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면 체계적 검토가 어렵고 질적 증거가 중요함에도 체계적으로 

배제되며 활용이 어려운 분야가 많음

변화가 빠른 정책의 경우 증거기반정책이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체계

적 리뷰를 위한 평가연구가 부족

  자료: 윤광석(2016: 45-46), 박승민(2009: 10)29), 박철현(2014: 139)30) 발췌 및 정리, 수정

연구원. 
28) 오철호. (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연구경향과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4(1).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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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데이터 활용하여 기관 

성과 증진

정부 기관이나 연구자가 정책(프로그램) 결과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연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정보 활용 권장 및 데이터 개방 추진
효율적 평가와 신속하

고 반복적인 실험

행정정보 활용을 통해 정책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질과 적실성을 

제고, 무작위실험이나 준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 측정 권장
성과 위주의 보조금 설

계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효과적 보조금 제도 설계 위해 증거 활용

증거 활용 역량 강화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가 지식 공유를 통해 기관의 증거 활용 역량 

제고

증거의 질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

<표 4-11>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 실행전략

2.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 사례

가 미국

증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가

년 월 

공동으로 

발표

  자료: 오세영 외(2017: 21)31) 발췌 및 수정

29) 박승민(2009).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을 향하여: 흡연 임산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지속성·

비용효과성 분석. 극동사회복지저널, 5. 7-31. 
30) 박철현(20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형사정책연구, 25(2). 

123-157. 
31) 오세영·윤건·오균. (2017).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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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년에 제정되어 년 월 수정한 법으로서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

회 설치 근거가 되며 통계기관 연방평가국 연방 증거구축사무국 활

용하도록 규정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는 연방정부 정책 결정 데이터 기관의 데이터 

목록과 기반 보안 및 통계 프로토콜 관련 포괄적 연구 수행

정책분야별 데이터를 산출하는 와 협력

하며 이중 개 기관이 정보의 수집과 편집 처리와 분석 보급 담당

연방평가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정책결정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함

증거기반정책의 실제 증거 포트폴리오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는 증거를 기초 증거 와 

정책 증거 로 구분

증거 포트폴리오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로 

구분되고 행정데이터는 일반행정 데이터와 프로그램별 데이터로 서베

이데이터는 일반목적 서베이와 연구별 서베이로 구분

일반행정 데이터는 국세청 납세 데이터와 같이 인구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행정데이터 프로그램별 데이터는 특정 프로그

램의 운영 서비스 참여자 서비스 성과지표 등에 대한 정보 포함

일반목적 서베이는 연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 광범위한 인구 

특성에 대한 정보 생성 대규모 횡단면 종단면 패널데이터 포함별 서

베이는 특정 연구나 평가 관련하여 수집하는 데이터 규모나 범위 일

관성 변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오세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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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증거기반

정책결정

위원회

기능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평가 관련 행정정보와 서베이 데이터 

확인하여 클리어링하우스에 등록

-데이터 간 연계성 판단 및 연결 상 법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데이터 접근 및 연계 용이하도록 인프라 구축

-클리어링하우스의 자체자금 지원법 모색

-데이터 이용 적격자(연구자, 공무원, 기관) 판단

-데이터 이용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기  유지 방법 모색

-기관 간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연구결과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부

처 자문

거버넌스

구조

-전문가(경제/통계, 프로그램 평가, 정보보안/DB관리 등) 15인으로 구성

-대통령과 의회의 임명

-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통계기관

( F S S : 

F e d e r a l 

Statistical 

System)

기능 정책분야별 데이터 산출

거버넌스

구조

-130여개 주요 통계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3개 기관이 핵심으로 정

보의 수집과 편집, 처리와 분석, 보급을 주요 임무로 함

-상무부 경제분석국/인구조사국, 법무부 법무통계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교통부 교통통계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농무

부 국립농업통계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에너지부 에너지정보

청, 국립과학재단 국립과학기술통계센터, 사회보장국 연구평가통계사무

국, 재무부 소득통계국 

연방평가

국

기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며 평

가결과가 정책결정, 예산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

거버넌스 

구조

미국국제개발기구 정책기획학습국, 노동부 수석평가국, 교육부 국립교육

평가지역지원센터, 연방총무청 평가과학국, 보건복지부 기획연구평가국/

아동가족청, 사회보장국 연구실습고용지원국, 국가지역사회봉사단 연구

평가국

<표 4-12> 미국의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자료: 오세영 외(2017: 21-24)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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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거요소 예시

기초증거

종합지표 실업률

인구설명, 추세/상

관관계

-경제, 건강, 실업 간 상관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장기적으로 교육과 장애에 따라 실업률 격차 발생

경기침체가 저학력이나 장애근로자에게 큰 타격
특정 처치 예상효

과

정리해고나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자 연구에서 해고 근로자의 

직무 기술이 업계에서 중요 요소임을 제시

정책증거

성과측정기준

노동투자법 상 연방직업훈련프로그램의 고용-수입에 대한 공

통성과측정지표 사용. 참여자 관리 데이터를 분기별 임금 데

이터와 대조하여 지표 생성

이행 평가
혁신기회법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성과를 위한 다중 데이

터 구현 및 분석에 초점
특정 처치 예상 효

과(준실험)

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분석 결과 다른 직업센터 참석자

의 표본보다 더 높은 수입과 고용기회 얻는 것으로 확인

특정 처치 예상효

과(실험, 무작위 

대조실험)

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사용하여 실업보험 청구인에게 

재취업 서비스 제공시 재취업 속도 증가와 실업보험 수혜감

소 확인

노동부는 행정데이터로 비용효과의 장기 추적 관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평가
비용분석, 비용편

익분석, 규제영향

분석

노동부는 견습생이 받는 수입과 순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10

개 주의 프로그램 효과 및 비용편익분석 실시

<표 4-13> 미국 증거기반정책에서의 증거포트폴리오 

  자료: 오세영 외(2017: 25-26) 발췌 및 수정

나 영국

증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가

년 블레어 정부의 정부개혁안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국

민과 기업의 삶을 개선하고자 함

목표 전략적 정책결정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 공공서비스 고

품질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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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W W N ( W h a t 

W o r k s 

Network)

기능

-기존 증거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 검토

-각 분야에서 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기존에 합의된 정책 및 관행의 성과 평가

-증거와 분석 결과를 공유

-정책결정자, 위원회, 실무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권고

거버넌스구조

7개 독립기관(국립보건임상연구원, 서트트러스트/교육기금재

단, 경찰대학 범죄예방센터, 조기개입재단, 지역경제성장센터, 

고령화센터, 웰빙센터), 2개 준회원(웨일즈공공정책연구소, 스

코틀랜드센터)

ADRN(Admin

istrative Data 

R e s e a r c h 

Network)

기능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 제공

-연구자 자격과 능력 확인,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거버넌스구조

행정데이터서비스원(데이터 질 관리), 행정데이터연구센터(사

우스햄프턴/퀸스(벨파스트)/에디버러/스완지대학), 국가통계기

관(행정데이터연구센터와 협력),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행정데

이터 제공), 경제사회연구회(기금 제공), 영국통계청(ADRN위

원회 주도)

<표 4-14> 영국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정부가 단기적 압력에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 증거에 근거하여 미래지

향적 관점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

다양하고 까다로워지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혁신적일 필

요 정책결정이 지속적 학습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함

정책결정에서 증거와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 

추구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은 증거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권고 등 

은 정부 데이터 활용 연구 수행을 위한 단일 액세스 제공

  자료: 오세영 외(2017: 28-30)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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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증거검토

경제개발정책 관련 기존 증거자료 검토

지역경제 성장 요인(고용훈련, 비즈니스 자문, 문화행사, 금융프로그램) 조사하여 

데이터 구축하고 공개

역량 강화 정책입안자 및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분석 및 증거 제공, 워크숍 실시

시범사업
지역파트너,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B/C에 대한 증거 제시 위해 시범사

업 설계 및 실시, 자문

<표 4-15> 지역경제성장센터의 증거기반정책 

증거기반정책의 실제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지역경제성장센터는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등을 실시

증거 검토는 기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데이터

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것

역량 강화는 정책입안자나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워크

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시범사업은 프로그램의 비용편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자료: 오세영 외(2017: 30-31) 정리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의 함의

통계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증거의 하나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수치 필요



- 164 -

증거의 위계에서 통계의 위치

통계는 수량적 정보로서 다양한 위계 가능

증거로서의 통계의 질 문제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 성 측면에서 

통계의 질이 담보되지만 이외의 개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

으로 생산하는 미승인통계의 경우 통계의 질 담보 문제가 있음

다만 통계청의 경우 통계전문성은 높지만 정책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라고 하더라도 포괄성이나 적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긴 한 협의를 통한 보완 필요

또한 양적 증거로서의 통계는 정책적실성 측면에서 인터뷰나 참여관

찰 등의 방법에 의한 질적 증거로 일정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제약요인

통계작성 비용의 문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적절한 정도

의 질이 확보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통계해석의 문제 어느 정도 수준의 통계치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 관점에서의 적절한 해석이 필요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실성 높은 통계지표의 확보 문제 정

책목표의 수치화는 구체적인 목표의 상정으로 실행력이 높지만 해당 

수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해당 수치에만 집중하면서 정책과정

에서 수치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주요 요소를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정책 담당자의 통계역량 부족 문제 정책 담당자의 경우 정책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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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짧아 이용 가능한 수치에 매달리거나 다른 유형의 증거 혹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철학에 의존하면서 통계역량 확보에 소홀할 가능

성이 높음

피드백 정보로서 통계 수치의 한계성 정책평가의 진정한 목표는 성

과관리를 통한 단기적 성과 제고가 아니라 피드백 정책학습 을 통한 

정책의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장기적 성과 제고에 있다고 할 때 피

드백 정보로서의 통계 수치는 정책학습을 위한 정보로서는 한계

통계청과 정책부처 간 협업 문제 통계청은 통계전문성이 높고 정책

담당 부처는 정책전문성이 높으므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지만 상이한 전문성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

정책부처 내 통계담당자와 정책담당자 간 협업 문제 정책부처 내부

에서도 통계담당자와 정책담당자 간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구자와 통계청 간 협업 문제 통계의 엄 성에 대한 통계청의 전문

성이 높은 반면 정책에 대한 이해 연구 차원의 전문성은 외부 연구자

가 높다고 할 때 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적과 

연구자의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음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간 협업 문제 정책담당자는 정책문제의 해결 

자체에 초점이 있고 연구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엄 성에 초점이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고 정책과정의 시계가 연구과

정의 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상호 기대 수준의 상이함에서 오

는 갈등의 소지가 있음

법령제개정의 짧은 시계 문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와 같이 법

령제개정시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권고하는 경우 통계심사 최초 

요청 시점에서 결과완료 요청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절

한 통계지표를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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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의 문제 정책 관련 통계지표가 통계청과 정책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정책의 실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배제되는 경우 적실한 통계지표가 생성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

서 적절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가 필요함

통계청 내부 협업 구조 통계청의 국가승인제도 품질관리 통계대행

행정자료 활용 등 다양한 관련 통계 관련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계 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지

표의 경우 관리뿐만 아니라 직접 생성이 이루어질 필요

질 높은 수준의 통계 자료 생성 필요 무작위실험에 기반한 정책평가 

자료와 같이 높은 수준의 통계 자료가 구축될 필요

상충하는 통계의 문제 상이한 분석방법 상이한 연구설계 등으로 일

관된 통계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 생산과 활용

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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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건수 

변화 추이

[그림 4-3]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실질평가율(%) 변화 추이 

제3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 분석

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건수

연도별 변화 추이

평가완료건수와 예비평가건수의 경우 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가 년 시행규칙 포함으로 대폭 증가하지만 다시 하락 추세

실질평가건수의 경우에도 녀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년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음

실질평가율 실질평가건수 평가완료건수 을 보면 년까지 증가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년 실질평가건수 상승에

도 불구하고 실질평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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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가완

료건수

(a=b+c)

예비평가 실질평가

건수(b)

예비평

가율(%)

(b/a)

실질평가전체 통계개발/개선
통계지

표 활용 

권고건

수

건수

(c=d+e)

실질평

가율(%)

(c/a)

건수(d)

통계개

발/개선

율(%)

(d/c)
2008 1,116 729 65.3 387 34.7 67 17.3 320
2009 813 400 49.2 413 50.8 44 10.7 369
2010 679 314 46.2 365 53.8 30 8.2 335
2011 937 583 62.2 354 37.8 43 12.1 311
2012 825 571 69.2 254 30.8 36 14.2 218
2013 681 474 69.6 207 30.4 30 14.5 177
2014 1,603 1,275 79.5 328 20.5 25 7.6 303
2015 1,570 1,232 78.5 338 21.5 39 11.5 299
2016 1,814 1,447 79.8 367 20.2 56 15.3 311
2017 1,383 1,126 81.4 257 18.6 42 16.3 215

계/평균 11,421 8,151 71.4 3,270 28.6 412 12.6 2,858

<표 4-16>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변화 추이

[그림 4-4] 법령 유형별 평가완료건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일부 수정

법령 유형별 변화 추이

평가완료건수를 법령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행 최초 시점인 년을 

제외하고 법률보다는 시행령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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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평가전체 통계개발/개선 통계지표  활용권고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칙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칙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칙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칙
2008 489 240 0 155 232 0 19 48 0 136 184 0
2009 165 235 0 124 289 0 14 29 0 110 260 0
2010 131 182 1 104 261 0 5 25 0 99 236 0
2011 151 432 0 99 255 0 5 38 0 94 217 0
2012 161 410 0 88 166 0 8 28 0 80 138 0
2013 154 320 0 98 109 0 12 18 0 86 91 0
2014 343 499 433 174 119 35 8 12 5 166 107 30
2015 288 494 450 166 121 51 15 15 9 151 106 42
2016 423 544 480 215 103 49 24 23 9 191 80 40
2017 231 473 422 148 74 35 22 11 9 126 63 26
합계 2,536 3,829 1,786 1,371 1,729 170 132 247 32 1,239 1,482 138 

<표 4-17> 법령 유형별 평가 건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일부 수정

시행규칙의 경우 최초 시행시점인 년을 제외하고는 예비평가 건

수 대비 실질평가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실제 평가의 실효성

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평가 소요기간 

연도별 평가 소요기간을 보면 지난 년 간의 평균을 보면 일에 불

과함 실질평가 기간의 경우도 년도에 크게 상승하였지만 일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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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평가 소요기간 연도별 추이 

연도
평균 소요기간 예비평가 기간 실질평가 기간

기간(일) 증감율(%) 기간(일) 증감율(%) 기간(일) 증감율(%)
2011 5.7 - 5.2 - 6.7 -
2012 5.4 -5.3 5.1 -1.9 6.1 -9.0
2013 5.0 -7.4 4.9 -3.9 5.3 -13.1
2014 4.5 -10.0 4.3 -12.2 5.6 5.7
2015 4.2 -6.7 3.9 -9.3 5.1 -8.9
2016 6.2 47.6 5.7 46.2 8.2 60.8
평균 5.2 - 4.9 - 6.4 -

<표 4-18> 연도별 평가 소요기간 

  자료: 통계청(2017: 17) 발췌 및 수정

  자료: 통계청(2017: 17) 자료 기초로 작성

다 부처별 평가 현황

평가완료건수 기준으로 최근 년간 년 년 국토교통부가 

건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순으

로 나타남

실질평가율 기준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법무부가 정도로 가장 높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방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71 -

[그림 4-6] 부처별 평가 현황: 평가완료건수(2014~2017) 

[그림 4-7] 부처별 평가 현황: 실질평가율*(2014~2017)  

[그림 4-8] 부처별 평가 현황: 개발개선율**(2014~2017) 

개발개선율 기준으로는 통계청이 정도로 가장 높고 국방부 경찰

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실질평가율=(실질평가건수/평가완료건수)*100

**개발개선율=(개발개선건수/실질평가건수)*100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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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
완료
건수

실질
평가
율(%)

개발
개선
율(%)

평가
완료
건수

실질
평가
율(%)

개발
개선
율(%)

평가
완료

실질
평가
율(%)

개발
개선
율(%)

평가
완료

실질
평가
율(%)

개발
개선
율(%)

평가
완료

실질
평가
율(%)

개발
개선
율(%)

전체 6,370 20.3 12.6 1,603 20.5 7.6 1,570 21.5 11.5 1,814 20.2 15.3 1,383 18.6 16.3 

경찰청 63 17.5 27.3 14 21.4 0.0 19 10.5 100.0 22 22.7 20.0 8 12.5 0.0 

고용노동부 184 25.0 6.5 55 21.8 0.0 46 30.4 0.0 44 27.3 0.0 39 20.5 37.5 

공정거래위원회 77 20.8 6.3 20 15.0 33.3 13 15.4 0.0 31 25.8 0.0 13 23.1 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19.0 13.3 59 15.3 11.1 84 20.2 11.8 68 13.2 22.2 26 38.5 10.0 

교육부 284 18.7 17.0 58 20.7 8.3 62 22.6 21.4 102 14.7 26.7 62 19.4 8.3 

국가보훈처 78 25.6 0.0 15 0.0 0.0 7 0.0 0.0 27 40.7 0.0 29 31.0 0.0 

국가인권위원회 1 0.0 0.0 0 0.0 0.0 1 0.0 0.0 0 0.0 0.0 0 0.0 0.0 

국무조정실 12 8.3 0.0 1 0.0 0.0 0 0.0 0.0 7 14.3 0.0 4 0.0 0.0 

국민권익위원회 7 28.6 0.0 1 100.0 0.0 2 0.0 0.0 3 33.3 0.0 1 0.0 0.0 

국방부 22 27.3 33.3 4 25.0 100.0 9 11.1 0.0 5 40.0 50.0 4 50.0 0.0 

국토교통부 1,006 16.6 11.4 235 14.0 6.1 251 19.1 12.5 284 17.3 8.2 236 15.7 18.9 

금융위원회 214 28.5 1.6 56 37.5 4.8 46 30.4 0.0 80 26.3 0.0 32 15.6 0.0 

기상청 18 16.7 0.0 4 25.0 0.0 4 25.0 0.0 4 0.0 0.0 6 16.7 0.0 

기획재정부 305 18.7 3.5 79 19.0 0.0 74 13.5 0.0 76 23.7 5.6 76 18.4 7.1 

농림축산식품부 308 21.4 13.6 72 26.4 10.5 100 25.0 16.0 61 23.0 7.1 75 10.7 25.0 

농촌진흥청 3 33.3 0.0 1 0.0 0.0 2 50.0 0.0 0 0.0 0.0 0 0.0 0.0 

문화재청 66 13.6 0.0 15 13.3 0.0 14 14.3 0.0 16 6.3 0.0 21 19.0 0.0 

문화체육관광부 305 19.3 20.3 100 17.0 17.6 79 22.8 11.1 78 19.2 33.3 48 18.8 22.2 

방송통신위원회 49 26.5 7.7 16 25.0 0.0 7 57.1 0.0 20 20.0 25.0 6 16.7 0.0 

방위사업청 1 0.0 0.0 0 0.0 0.0 0 0.0 0.0 1 0.0 0.0 0 0.0 0.0 

법무부 6 33.3 0.0 4 25.0 0.0 0 0.0 0.0 0 0.0 0.0 2 50.0 0.0 

법제처 9 0.0 0.0 0 0.0 0.0 0 0.0 0.0 3 0.0 0.0 6 0.0 0.0 

보건복지부 717 22.6 17.3 175 21.7 10.5 174 24.7 7.0 210 22.9 27.1 158 20.9 24.2 

산림청 169 11.8 25.0 39 7.7 0.0 39 20.5 12.5 35 2.9 0.0 56 14.3 50.0 

산업통상자원부 391 19.4 11.8 130 22.3 3.4 97 16.5 6.3 100 23.0 30.4 64 12.5 0.0 

소방청 45 24.4 9.1 7 14.3 0.0 8 25.0 50.0 20 20.0 0.0 10 40.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210 25.2 15.1 45 31.1 0.0 58 29.3 29.4 68 17.6 16.7 39 25.6 10.0 

여성가족부 150 17.3 15.4 56 23.2 15.4 36 25.0 22.2 35 11.4 0.0 23 0.0 0.0 

외교부 26 23.1 16.7 7 14.3 0.0 3 0.0 0.0 6 33.3 50.0 10 30.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39 17.9 0.0 11 18.2 0.0 10 20.0 0.0 18 16.7 0.0 0 0.0 0.0 

인사혁신처 20 25.0 0.0 2 0.0 0.0 5 60.0 0.0 9 0.0 0.0 4 50.0 0.0 

조달청 4 0.0 0.0 2 0.0 0.0 0 0.0 0.0 2 0.0 0.0 0 0.0 0.0 

중소벤처기업부 130 25.4 21.2 28 35.7 10.0 36 16.7 33.3 39 23.1 22.2 27 29.6 25.0 

통계청 21 14.3 66.7 2 0.0 0.0 9 22.2 100.0 3 0.0 0.0 7 14.3 0.0 

통일부 4 0.0 0.0 1 0.0 0.0 1 0.0 0.0 2 0.0 0.0 0 0.0 0.0 

특허청 64 23.4 6.7 14 7.1 0.0 18 11.1 0.0 17 47.1 12.5 15 26.7 0.0 

해양경찰청 25 28.0 0.0 4 25.0 0.0 9 33.3 0.0 11 27.3 0.0 1 0.0 0.0 

해양수산부 399 21.6 16.3 105 24.8 11.5 94 16.0 6.7 93 22.6 19.0 107 22.4 25.0 

행정안전부 299 18.7 14.3 67 17.9 8.3 74 23.0 5.9 98 18.4 33.3 60 15.0 0.0 

환경부 402 21.4 7.0 99 23.2 4.3 79 25.3 5.0 116 21.6 0.0 108 16.7 22.2 

<표 4-19> 연도별 부처별 평가 추이

자료: 통계청(2014: 12, 2015: 12, 2016: 13, 2017: 13, 2018: 11) 발췌 및 추가 

라 이행점검 결과

현재 통계청은 지난 년 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권고된 개

발 개선 지표 중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결과 이 중 

정도의 지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으로 년 지표까지는 이상 지표가 완료되었

으며 년 지표의 경우 정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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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비율

완료

지표

수

비율

(%)

완료지

표수

비율

(%)

완료지

표수

비율

(%)

완료지

표수

비율

(%)

완료지

표수

비율

(%)

완료지

표수

비율

(%)

1차년도 7 8.4 8 13.3 12 27.3 7 15.9 3 8.6 3 10.0 13.9
2차년도 18 21.7 23 38.3 15 34.1 14 31.8 14 40.0 12 40.0 34.3
3차년도 42 50.6 15 25.0 9 20.5 12 27.3 9 25.7 5 16.7 27.6
4차년도 3 3.6 4 6.7 6 13.6 7 15.9 3 8.6 9 30.0 13.1
5차년도 7 8.4 4 6.7 1 2.3 2 4.5 3 8.6 1 3.3 5.6
6차년도 3 3.6 3 5.0 0 0.0 1 2.3 3 8.6 0 0.0 3.2
7차년도 2 2.4 2 3.3 0 0.0 1 2.3 0 0.0 0 0.0 1.3
8차년도 0 0.0 1 1.7 1 2.3 0 0.0 0 0.0 0 0.0 0.7
9차년도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2
10차년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계 83 100.0 60 100.0 44 100.0 44 100.0 35 100.0 30 100.0 100.0

<표 4-21> 연차별 완료지표 건수 및 비율 

평가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관리지표수 84 60 44 45 37 30 24 37 53 45 459
완료지표수 83 60 44 44 35 30 22 29 24 4 375
완료율 98.8 100.0 100.0 97.8 94.6 100.0 91.7 78.4 45.3 8.9 81.7

완료

연도

2009 7 - - - - - - - - - 7
2010 18 8 - - - - - - - - 26
2011 42 23 12 - - - - - - - 77
2012 3 15 15 7 - - - - - - 40
2013 7 4 9 14 3 - - - - - 37
2014 3 4 6 12 14 3 - - - - 42
2015 2 3 1 7 9 12 5 - - - 39
2016 - 2 - 2 3 5 6 8 - - 25
2017 1 1 - 1 3 9 7 13 10 - 45
2018 - - 1 1 3 1 4 9 14 4 37

진행지표수 1 - - 1 2 - 2 8 29 41 84
진행율 1.2 - - 2.2 5.4 - 8.3 21.6 54.7 91.1 18.3

<표 4-20> 연도별 이행점검 결과 

  자료: 통계청(2018: 19) 발췌 및 수정

지표 권고 이후 완료시까지 일반적으로 년 정도 전체에서 약 

정도 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8: 19) 자료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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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이행점검 결과: 연도별 완료지표수 및 진행지표수(2018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8: 19) 자료 기초로 작성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 분석에서는 일

정한 한계가 나타남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인 교수 인 연구기관 인 부처공무원 

인 의 인터뷰 내용 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관련 세션 발

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담당 공무원 인 교수 인 와 토론 교수 인

부처 공무원 인 연구기관 인 통계청 공무원 인 부처 공무원 인

박사 인 내용 통계청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년 관

련 보고서 윤광석 인터뷰 자료 통계청 포함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박사 포함 전문가 인 를 프로그램논리모형

에 따라 분석

우선 결과 측면은 목표달성도 부처 만족도 부처 통계기반성 

강화 수단의 상대적 효과성 부처 통계역량 제고 부처 업무량 지속가

능성 통계산출 용이성 등의 개 지표를 살펴봄 부처 만족도 수준은 

낮고 부처 업무량 가중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품질 제고와 같

은 목표달성도 부처의 통계역량제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남



- 175 -

구분 지표 평가 근거

결 과

( o u t c o

me)

지 속 가

능성

환경 변화(부처 통계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제도인가?

보통
통계청(2018b: 4), 

인터뷰
10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부처의 통계역량이 

강화되어 이제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닌가?

목 표 달

성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

는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해 실제 정책의 품질이 

제고되었는가? 
부처의 정책 품질 제고에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얼마나 기여하는가?

부처 만

족도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결

과에 만족하는가? 
낮음

통계청 ( 2 0 1 8 b : 

4)32)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생산한 아웃풋의 질

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부처 통

계 기 반

성 강화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가 부

처의 통계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

각하는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

수 단 의 

상 대 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품질 제

고에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인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다른 정책품질 제고 수단보다 통계기반정책평

가제도라는 수단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인가?

부처 통

계 역 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인해 부처의 통계역

량(인력, 예산, 전문성)이 강화되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4)

<표 4-2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비판적 검토 결과 

산출 측면은 활용성 충실성 효율성 적합성 등 개 지표를 살

펴봄 지표의 정책 적합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부처 입장에서 제도의 

활용성 의견의 충실성 평가의 효율성 등은 낮게 나타남

과정 측면은 전문성 협업역량 거버넌스 피드백 평가지표 적

절성 평가대상의 적절성 등 개 지표를 살펴봄 정책전문성 협업역량

거버넌스 등은 낮게 나머지 지표는 보통으로 나타남

투입 측면은 자원 권한 시간 등 개 지표를 살펴봄 자원 권

한 시간 모두 충분성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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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통계심사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얼마나 학

습하는가?
높음 인터뷰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6)

부처 업

무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인해 부처의 업무량

이 어느 정도 가중되었는가?
높음

윤광석(2016: 130), 

통계청(2018b: 3), 

인터뷰
통계 산

출 용이

권고된 지표의 통계 산출이 용이한가?
낮음

통계청(2018b: 4), 

인터뷰통계 산출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한가?

산출

(output)

활용성
부처에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얼마나 활

용도가 높은가?
낮음

윤광석(2016: 131), 

통계청(2018b: 4)

충실성
부처 통계개발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이 충실한

가?
낮음 평가의견 부실함

효율성

부처가 스스로 통계지표를 개발하는 것보다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한 개발이 보다 효율적

인가?

낮음 통계청(2018b: 4)

적합성
권고된 통계지표가 정책집행과 평가에 얼마나 

적절한가?
높음 인터뷰

과 정

(proces

s)

전문성

평가조직이 심사를 위한 충분한 통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높음 인터뷰

평가조직이 심사를 위한 충분한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인터뷰

협 업 역

량

평가조직이 부처 정책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

는가?
낮음 평가평균기간

평가조직이 부처 통계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

는가?
낮음

부처통계담당자인

터뷰

평가조직이 정책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는가? 낮음
통계청(2018b: 3), 

인터뷰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정책대상자 그룹과 

충분하게 협의하는가?
낮음 평가평균기간

거 버 넌

스

청단위 조직으로서의 통계청이 부처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가?
낮음

윤 광 석 ( 2 0 1 6 : 

134-135)
행정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보통 인터뷰

피드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통

사례집, 이행점검 

실효성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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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의 적

절성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기준33)이 적절한가? 보통

지표-정책 연계, 

지 표 개 발 - 예 산  

연계 충분성 검토 

미흡

평 가 대

상의 적

절성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

재의 평가대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절

한가? 보통 윤광석(2016: 134)

평가대상의 확대(의원입법, 기본계획, 사업(프

로그램), 훈령, 예규 등)가 필요한가?

투 입

(input)

자원 
평가조직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

는가?
낮음

인터뷰(인력감소 , 

순환보직)

권한
평가조직이 충분한 권한(인센티브, 페널티)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권한 규정 미흡

시간 평가조직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3)

통계청 평가제도의 경우 중요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제도

로 판단되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실제 부처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거나 중요한 프로세스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윤광석, 2016: 131)
사업부서에서 법령 제 개정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법령을 제 개정

할 때 필요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함.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통계가 작성됐

을 때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이 소극적

으로 이행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통계청, 2018b: 6)
통계청에서 통계지표 개발 개선을 권고해도 부처는 예산 확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통

계청, 2018b: 4)

<표 4-23>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 예시 

32) 통계청. (2018b).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33) [통계지표 평가 관련]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

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제시된 필요통계지표

가 기존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필요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통계 개

발 개선계획 평가 관련] 통계개발 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

가? 통계개발 개선계획(통계지표명,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 통계작성 목적, 법적근거, 통

계작성 대상, 통계작성사항, 통계작성주기, 통계작성체계, 추진일정 등)은 적절한가? 개발 개

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개발 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통계청, 2018a: 2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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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통계 역할이 많이 축소됨. 복지부의 경우 통계담당관실에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사

업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며, 실무자도 통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도움을 받고, 작

성자의 의도에 맞게 통계를 작성하기도 함(통계청, 2018b: 4) 
현재도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의무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주

어져서는 안 된다(윤광석, 2016: 134)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는 외부에서 보면 멋있는 제도이나, 통계청 실무자나, 부처입장에서 보면 

활용가치가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통계기반 평가제도는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는 통계

만 평가함. 법을 만드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부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짐(통계청, 2018b: 4)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통계청의 위상이나, 정책과정 상의 시간적 촉

박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작동할지는 의문(윤광석, 2016: 134-135)
법령의 제 개정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물론 중요한 정

책이나 제도는 법령을 제 개정하면서 변경하겠으나 실제로 공무원들은 훈령이나 예규의 변경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윤광석, 2016: 134)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전문가의 조언과 개입이 필요하고, 초창기에는 많은 시도가 있었음,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해결함(통계청, 2018b: 3)34)

업무량 증가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정해진 수준의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러 있음

(통계청, 2018b: 3)

34) 통계청(2018b).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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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가지 개선 방향 제시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부처

의 만족도 제고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 통계거버넌스

의 질 강화 사후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조

직 부처통계담당자 부처정책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간 협력 강

화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부처 통계개발계획 강화 평가시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

통계 엄 성에 초점 등의 실행 대안 제시

첫째 부처 통계개발계획 강화 부처 내 협력 강화 부처 내부 통계담

당부서와 정책담당부서 간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처 통계개발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이를 통해 부처 통계역량이 높아질 

것이지만 부처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계 예산 연계를 

통해 부처 반발을 극복할 필요

둘째 평가시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 평가조직 연구기관 간 협력 강

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실질 평가 과정에 정책전문가 참여를 의

무화하여 통계지표의 질을 강화하고 부처의 수용성을 증진시킴 다만 

입법예고 전 혹은 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법령평가와 정

책평가를 이원화하여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는 정책평가에 한정

셋째 통계활용 권고 및 통계지표 생산의 통계적 엄 성에 초점 통계

기반정책평가조직은 기존 통계지표의 활용과 통계지표 생산의 통계적 

엄 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의 경우 연구기관에 

위임 이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통계전문성과 연구기관의 정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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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임 이를 통해 통계지표의 질이 개선되면 부처

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경우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시간적 제약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함

나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대 권한 확

대 대상 확대 등 세 가지 실행 대안을 제안함

첫째 인력 및 예산 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력의 한계에 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하여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정책전문성이 확보되

도록 부처나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 충원 필요

둘째 권한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임 인센티브나 페널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

정 마련 이 경우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처 지원을 강화할 필요

셋째 대상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 대상을 

현재 법령에서 의원입법 기본계획 훈령 및 예규 사업 프로그램 등

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임 이 경우 부처 업무 가중의 문제 효

율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비 평가를 강화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 부처의 만족도 제고

부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서비스적 마인드 도

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간 연계 통계 예산 간 연계 등 실

행 대안 제시

첫째 관련 제도 간 연계 통계승인 통계품질관리 통계대행 등 부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이를 

통해 부처의 제도 수용성이 증진될 것임 다만 부서 간 칸막이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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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

는 제도적 장치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 예산 간 연계 개발 개선권고 통계지표의 경우 해당 통계

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경우 부

처의 수용성이 증진될 것이지만 기재부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

함 기재부 협의시 통계 분야의 전문성과 이에 따른 통계예산권 필요

성 강조 필요

라 통계거버넌스의 질 강화

통계지표의 정책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통계거버넌스에서 정

책연구기관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 경우 분산형과 집중형이 가능함

첫째 분산형 부처별로 협력하는 주요 연구기관들과 통계기반정책평

가조직이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연구기관들의 정책 및 통

계전문성을 적극 활용 이 경우 다양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과 조정

에 따른 거래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집중형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담당할 연

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부처와 정책연구기

관들의 네트워킹을 담당 이 경우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순환보직

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사후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현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기본 골격은 사전적 법령 심사임 즉 

법령 제개정 이전에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에 필요한 통계지

표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현재의 법령 심사는 입법

예고 기간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지표의 적실

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 법령 중심의 심사 체제에 사후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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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를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첫째 권고된 정책지표의 활용성 강화 실질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후 법령 제개정 이후 실제 권고된 통계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 과정에서 기권고된 통계지표 정부업

무평가제도 상 정량지표에 대한 검토 통계개발원의 국가주요지표 등

관련된 정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는 기본계획 점검을 통해 기권고된 통계지표가 실제 정책 수립에 활

용되는지 검토 가능 이는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의 개편을 통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은 지표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서 실제 해당 지표가 정책평가에 제대로 활용되

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흡함 따라서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을 통

계지표 활용성 점검으로 방향 전환 필요

둘째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업

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를 통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가

적 차원의 정부성과관리의 핵심 툴임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각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

표로 구분되는데 정량지표의 경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연계 가능

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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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개선 대안 실행 대안 효과 고려사항 극복방안

통계기반정책

평가조직 정

책전문성 강

화 

통계기반정책

평가조직 -부

처통계담당자

-부처정책담

당자 -연구기

관(연구원, 대

학) 간 협력 

강화 및 기능

조정

[1안]부처 통

계 개 발 계 획 

강화

부처 통계역

량 강화

부처 업무 가

중
예산연계

[ 2안 ]평가시 

정 책 전 문 가 

참여 의무화

지표의 질 강

화, 부처 수

용성 증진

시간적 제약

법 령 평 가 와 

정책평가 이

원화
[3안]통계활용 

권고 및 통계

데이터 생산

의 엄 성 평

가에 초점

부처 수용성 

증진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시간적 제약

통 계 지 표 의 

질 강조

통계기반정책

평가조직 기

반 강화

인력, 권한, 

대상 확대

[1안]인력·예

산확대

통 계 지 표 의 

질 강화

통계청 조직

인력계획

행안부, 기재

부 협의

[2안]권한확대 이행력 제고 부처 반발
부처 지원 강

화

[3안]대상확대 포괄성 증진

부처 업무 가

중, 효율성 

문제

대상 한정(예

비평가 강화)

부처의 만족

도 제고

서비스적 마

인드 도입

[1안] 관련 제

도 간 연계

부처 수용성 

증진

부서 간 칸막

이

부서 간 협력

과 소통 강화

[2안] 통계-예

산 간 연계

부처 수용성 

증진

기재부 및 관

련 부서 간 

협의

통 계 예 산 권 

필요성 강조

통계거버넌스

의 질 강화

정책연구기관 

활용 강화

[ 1안 ]분산형

(주요 연구기

관과 연계)

연 구 기 관 의 

정책 및 통계

전문성 활용

조정비용, 부

처 수용성

통 계 지 표 의 

질 강조

[ 2안 ]집중형

(담당연구기

관 지정)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 극

복

부처 수용성
통 계 지 표 의 

질 강조

사후적인 통

계기반정책평

가 강화

강건한 정책

지표 관리 강

화

[ 1안 ]권고된 

정 책 지 표 의 

활용성 강화

정책지표 활

용성 증진

조정비용, 부

처 수용성

통 계 지 표 의 

질 강조

[2안]정부업평

가 제 도 와 의 

연계 

적실성 있는 

정책지표 개

발 및 관리

국무조정실과

의 협력

성 과 지 표 의 

강건성 강조

<표 4-2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미시적 운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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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견의 주요 내용

해당 지표가 정책의 집행과 결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

체크리스트 가능

- 해당 지표 이외에 정책의 집행과 결과를 확인하기에 보다 적절한 

지표가 있는가 주관식

2.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방안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의견 반영 강화

부처 해당 분야 정책담당자 참여

부처 해당 분야 정책전문가 추천 인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서면의견서 제출 일 이내 및 종합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참여 회 워크숍 일 이내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최종의견서 제출 일 이내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최종의견서 검토 및 반영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인력 충원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대폭 충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전문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부처별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전문가들의 

파견이나 인사교류와 같은 다양한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전

문성이 높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방안

첫째 주요 연구기관을 정책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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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심사과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심사 대상 평가 분야별 통계기

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의 차 평가 결과 검토 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

가 전문기관은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 평가 결과 도출

해당 연구기관은 정책전문가로 참여 및 정책전문가 섭외 지원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 연구기관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으로 지정 통계심사과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심사 대상 평가 통계

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의 차 평가 결과 검토 통계기반정책평가 전

문기관은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 평가 결과 도출 해당 

연구기관은 정책전문가로 참여 및 정책전문가 섭외 지원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시 고려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필요함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책전문가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전문가 풀이 형성될 것임 이 경우 정책전문가 

리스트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확충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정

책전문가의 서면의견에 대한 검토 정책전문가의 세부 전공과의 매칭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또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할 것임 전문기관의 차 평가에 대한 면 한 검토 통계기

반정책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계기반정책평가 

최종보고서 평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을 정책분야별로 선정하는 경우 몇 개 정

도의 전문기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이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렵고 너무 적은 전문기관으로는 넓

은 정책분야를 고려할 때 정책전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 정도의 전문기관 지정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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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과 전문기관과의 기능 설정에 있어 중장기적 관

점에서 정책 관점의 사후적 통계기반정책평가가 강화되는 경우 사전 

법령심사와 사후 정책평가를 이원화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은 현

재의 사전법령심사 중심으로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사후 정책평가 중

심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 부처 만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와 통계승인제도 및 통계품질관리제도 간 연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이용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처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부처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통해 통계개발 개선 권고를 받는 경

우 실제 통계개발 과정에서 통계승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통계승인 담당자 혹은 조직 의 입장에서는 통계의 질을 담보할 수 있

는 통계생산계획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므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함

심사를 받는 부처 입장에서 이 과정이 중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위

해서는 통계개발 개선 권고와 동시에 구체적인 개발 개선 계획이 적

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개발 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처와의 지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법령심사로 인한 시간적 한계로 인해 어려울 것임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계승인 담당자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

도의 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야 하지만 현재의 두 제도가 각기 다

른 조직에 의해 분리 운영되는 현 체제 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개선 권

고와 구체적인 승인 심사를 분리하는 대신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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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임 즉 하나의 부서에서 통계기반정책평

가 기능 국가승인통계 기능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능을 함께 수

행하는 것임 이는 조직구조를 고객의 관점에서 프로세스형 조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임

다만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 차원의 조직이 통계 유형별

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산업 분야 금융 분야 고용 분

야 사회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로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하도록 하는 것임

통계기반정책평가와 다른 제도 간 연계시 고려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다른 제도 간 연계와 이를 위한 조직의 재구

조화는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조직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현재의 제도 운용에 비해 더 나쁜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음 

예를 들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지표 

하나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만 통계승인제도나 품질관리제도는 여러 

지표를 포함하는 전체 통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 간 

통합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

음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승인제도나 품질관

리제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 조직의 재구조화와 같은 조직혁신의 경우에는 조직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혁신의 주체와 혁신의 

대상 간 의사소통의 부재나 오해 등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난관에 봉

착하거나 어렵사리 추진되더라도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대안이 최종적으로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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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시켜야 함 상호 토론

과정을 통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가 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분야별 재조직화는 분야 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

려 이러한 연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상위 조직에서는 분야 

간 연계성이 높은 지표나 통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려는 노

력이 필요함 또한 현재 국가승인통계를 각 분야별 과에 분배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일부 분배가 어려운 통계의 경우를 대비하

여 일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리고 분야 간 분리 운영으로 

인해 하나의 제도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표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다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 방안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첫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제시한 정량적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음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

실이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활용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다부처 연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

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자체적

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실에서 정량

적 성과지표를 파악하기 어려움 각 부처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성과지표만을 검토할 것이므로 객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통계청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시 근거 규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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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구분 역할과 기능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총괄
통계조정과 국가승인통계 관련 지원
통계개발원 지표 연구 지원

중앙정부
정책담당부처 정책 지표 초안 작성
정책총괄부처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 지원

지방정부
시도 공무원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의견 제시
시군구 공무원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의견 제시

전문가
통계전문가 통계의 질 전문가 의견 제시
정책전문가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전문가 의견 제시

일반국민 일반국민 정책결과 지표 의견 제시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경우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

평가제도 규정이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

련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과의 유기

적 연계가 핵심이 될 것임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하는 경우 구체적 실행방안 예시 중소기업정

책

통계기반정책평가시 참여자와 역할  

통계청에서는 통계심사과 통계조정과 통계개발원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 정책총괄부처 국무조정실 지방

정부에서는 광역 시도 공무원 기초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로서 통계전

문가 정책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 통계청은 평가 및 심사 부처는 

정책 지표 제안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 등은 자문의견 제시

<표 4-25>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참여자와 참여자의 역할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 기준

정책적 우선순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속하는가

결과의 양적 측정 가능성 정책의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정책 다부처 관련성 정책이 다부처가 관련되어 결과 측정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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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

고정량

화
성격

.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1.쉽고 편리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을 활성

화한다

법인창업기업수

(개)

법원행정처에서 매달 발

표하는 신설법인동향 근

거

77,129 정량 산출

2.중소지식서비스기업의 창

업 및 성장을 촉진한다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만족도(점)

(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지원업체 정책고객

만족도)/( 지원사업 수)

82.3 정성 결과

3.벤처기업 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한다

벤처펀드 조성 

규모(억원)
펀드투자 통계 20,000 정량 산출

4.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 성장을 촉진한

다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

벤처기업정 실태조사 결

과
3.3 정량 산출

<표 4-26> (구)중소기업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예시(2015년) 

가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 중장기적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정책인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시행시기

단중기 년 년에 회 시범 시행

장기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절차 

예비심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 정책 

선정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정량지표 

검토 예를 들어 표 에서 법인창업기업수 지표의 통계적 강건

성 검토 보다 적절한 통계지표 통계출처 등 제안 

자료 중소기업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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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고려사항

정책의 성과에 대한 합의 산출 결과 의 구분

성과 측정 지표 및 지표 관련 데이터 생산계획 합의

결과 지표의 경우 정책의 시행이 결과에 이르는 시간 고려 필요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이러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실행되어져야 할 

것임

우선 단계에서는 정책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정책분야별 조직 재구

조화를 실현해야 함 이는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바로 

실현이 가능함 다만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나머지 대안에 대하여는 이 단계에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정

책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채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야 함 또한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계획 정부업무

평가제도 연계 계획이 이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함

단계에서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짐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과 정부업

무평가제도 연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국

책연구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됨

단계에서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확대해 나

감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통계기반정책평

가 전문기관 지정 등이 이루어짐

35) 중소기업청(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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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단계(1~2년)

정책전문가 활용 확대,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분야별 조직 재구조화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계획 수립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계획 수립

2단계(3~5년)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시범 실시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연계 강화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시범 사업 실시

3단계(6~10년)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확대

<표 4-27>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4. 소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증거기반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염두에 두

고 접근할 필요

통계청의 미션은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

는 것이며 비전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임

이는 통계가 정책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데 정책의 

실질적 기반으로서의 통계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실

제 판단할 수 있는 즉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야 함

증거기반정책 논의에서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

단할 수 있는가 정책과 관련된 실험이나 회귀불연속설계 집군분석

패널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책효과에 대한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에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하는 것임

36)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2018년 10월 6일 검색)



- 193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이러한 증거기반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할 필요

현재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사전 심사 법령 심사의 한계로 인해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심사 직접

적인 정책 심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이 

매우 중요함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용

하며 특히 정책전문성과 통계전문성을 모두 갖춘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으

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강화 방안의 연장선임

그러나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정책전문성을 각 부처가 만족할 정도로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장기적 발

전을 위해서는 통계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통계청의 역할은 통계의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임 특히 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의 질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부부처가 없다는 점에서 통계청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국가데이터관리에 있

어 통계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우 현재 기관의 위상도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와 보다 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통계승인제도와 품질관리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임

현재의 승인제도나 품질관리제도는 통계생산 방식이 초점이 되고 통

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



- 194 -

지 못하고 있음

증거기반정책 관점에서 통계 중심에서 지표 중심으로의 근본적 변화

가 필요하게 될 것임 통계생산 방식뿐만 해당 지표의 강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통계기반정책평가에서는 승인통계의 지표를 활용하여 권고하고 해당 

지표가 없는 경우 개발을 권고하며 새로 개발된 지표는 국가승인으

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지표가 관리되도

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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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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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과정과 선순환 체계의 의의

정책과정은 정책적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를 결정 목표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계획단계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실행단계 이를 평가하는 정책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정책과정의 선순환 구조라 함은 정책평가 후 생산된 결과 등이 정책

을 수립하는 단계에 전달되어 피드백 이루어지고 관련 정책

의 계획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환류과정이라 할 수 있

음

는 규제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정책 계획 실행 성과의 세단계로 분

류하여 각 단계별로 정책을 평가함

계획단계의 평가에서는 규제 정책을 위해 예산 등의 자원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또는 증거기반 분석 및 위험성 추정 등 정책의 실행에 

대한 준거점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실행단계에서는 규제정책의 산출물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실행

성과단계에서는 규제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규제에 따른 영향력 및 결과 측정 및 규제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분석을 실시함

성과 단계에서 정책 결과와 기타 성과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37)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

과 관련된 정책. 규제정책은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정 활동은 규제나 제

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내용

은 규제 받는 행위의 종류, 피( )규제자의 특성, 시행절차 상의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규정정책은 성격에 따라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과 경쟁적 규제정책

(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으로 구분한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한 활동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 통계법도 정확한 통계 

생산을 통해 통계이용자(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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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1] OECD 규제정책 평가의 선순환 구조 개념도

자료: Christiane Arndt(2014). OECD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6th Expert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p.6.

통계관리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생산하는 통계 품질의 

제고이며 이는 통계이용자 적합성 을 지향함

최근 이 발표한 통계품질보장 프레임웍에 따르면 통계 품질은 크

게 기관 과정 산출물로 구분 

관련성 정확성 적시성 등 산출물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와 통계조정이 가능한 기관간 협력 적절한 방법론과 시

스템을 통한 비용효율 관점의 과정도 중요 요소임을 강조

국가통계의 선순환도 해당 제도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

질관리제도 의 개선과 함께 관련 조직 개선과 전담인력의 확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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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

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함을 시사

 

[그림 5-2] UN의 통계 품질의 구성과 차원

            자료: UN(2018). UN Statistics Quality Assurance Framework.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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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의 선순환 구조 사례

1. 미국

가 통계 제도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농무부 국립농업통

계서비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법무부 통계국 교육부 국가

교육통계센터 등 개 연방 통계 전담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 운영

상무부 센서스국이 인구통계를 비롯한 무역 등 주요 경제통계를 담당

하고 있으며 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 지역통계센터 역할 수행

관리예산처 의 통계수석

이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

용과 통계의 중복 통계기준 일치 등 총괄조정기능 수행

[그림 5-3] 미국의 통계 관리 체계

자료 : 정용찬 외(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총괄보고

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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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해당 분야의 통계 생산을 전담하는 미국은 각 부처 통계 업무

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

상무부의 경우 자문위원회 이외에 센서스 통계연구 및 방법론 센터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방법론 관련 전문가와 협업 진행

부처 담당 조직 전담 통계 및 지원기관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센서스국 (Census 

Bureau)

경제분석국 자문위원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dvisory Committee)

센서스 통계 연구 및 방법론 센터 (Center 

for Statistical Research and Methodology)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국립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국립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표 5-1> 미국 주요 통계 분야별 협업체계

 주: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는 BEA, Census, Department of Labor의 통계관

련 이슈 및 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자료: 각 담당조직 및 통계기관 사이트 참고 (사이트 방문일자 2018.10.15.)

통계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인구총조사 에 관한 별

도법이 유일하며 관리예산처 의 통계 조정권한을 명시한 문서감

축법 통계 조사 과정상의 정보보호를 다룬 

정보보호와 통계효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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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령 주요 내용

Title 13 Census

1954

인구총조사국의 조직과 인력, 통계 수집 및 공표, 인구총조사 방법, 

위반 및 벌칙, 총조사를 위한 정보 교환 등 인구총조사 법규 수록 

Paperwork Reduction 

Act, 1995

중복 정보수집 방지 및 문서 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기

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자료

의 공동 사용을 유도함

통계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산관리처의 책무를 명시. 관리예산처는 

이 법의 의거 통계 예산을 검토하고,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통계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2002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응답자의 정보, 조사 모형 설계 및 표본

의 설정 시 요구되는 정보 등을 보호하여 응답자의 신원파악이 불가

능하도록 비 보장을 강화

Information Quality 

Act, 2002

예산관리처 및 유관기관은 통계 품질, 객관성 및 활용도 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할 할 의무가 있음

Memorandum-15-15, 

Improving Statistical 

Activities through 

Interagency 

Collaboration

13개의 주요 연방통계 작성기관 및 모든 통계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

Memorandum-14-06, 

Guidance for 

Providing and Using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

통계적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

고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 

<표 5-2> 미국 통계 관련 법령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해당 기관이 

배포하는 정보의 객관성 효용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정보품질법

일명 데이터품질법 등이 있음

자료: 통계청(2016), 이재형 외(2017),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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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 조정

분산된 연방통계시스템의 통계정책 기준 예산 및 운영의 총괄 조정을 

위한 책임과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 행정실내 관리예산처 에 있음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의 통계 수석은 정부 통계의 생산과 관리

에 관한 총괄 조정 업무 담당

문서감축법 과 예산회계절차법

에 근거하여 

관리예산처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예산 심의 

및 분류 발간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통계기관의 평가 통계

정보 공유 활성화 국제 통계활동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

통계수석 외에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

소속으로 수석 데이터과학자

를 년에 신설 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기울임

내 통계수석과 통계 및 과학정책과는 각 통계작성기관이 제출

한 예산요구를 검토 평가하여 연방통계예산 전체 우선순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배정하여 통계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정을 

하고 있음

연방통계정책협의회

의 연방통계시스템 조정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통계

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어 와 더불어 통계생산 과정을 감독 관리

하고 통계 생산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

민간부문 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민간자료 이용에 따른 

통계산출물의 품질 개선 및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며 연방통계기관에

서는 이 같은 활동내용을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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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개혁 

연방통계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의 작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연방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대

표적인 방법인 표본 조사는 비용의 상승 응답률의 하락으로 위기를 맞

고 있음

미국의 가계조사 응답률은 지난 년 동안 꾸준히 하락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 조사의 반복적 시도 등이 시행되지만 성

공률은 높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 자료 활용을 강조한 연방통계 혁신 보고서를 년 채택

연방통계 혁신보고서

미국 연방통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연방통계 혁신보고서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수의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기록

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행정기록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통계 활용

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진단 등이 필요하며 기관 간의 공유를 활성

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 이와 함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이 매우 중요

38) Norwood(1995)는 연방통계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예외 없이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 또는 분산시스템의 조정기능 강화를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분산형 통계생산체계

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임(정용찬, 2018. 원 출처는 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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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 이외에도 민간의 빅데이터 자료 활용이 필요 민간자료 활

용을 위해서는 비식별화 등 프라이버시 문제뿐 아니라 비용 지불 민

관파트너쉽 등 기업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

이 필요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미국은 정부통계를 연방통계 또는 국가통계

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승인 지정 제도를 공식적으

로 채택하지 않음

가 예산을 통해 국가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조정 통제를 시행하

므로 실질적으로는 통계승인제도가 작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조사계

획서를 검토하며 각 부처의 통계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함

미국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증거기반정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년에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

를 설치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증거생산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의회와 대통령은 년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법

을 제정하고 위원회

를 설립함

신설된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는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

화하면서 기존 행정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생성 

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 정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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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통계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획득 결

합 업무를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청

신설을 제안

데이터 저장소가 아닌 자료의 연계 작업을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

청의 설립으로 증거구축을 위한 자료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적

화되지 않은 미국 현행법과 관행으로 파생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연방정부의 증거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부처에 평가 

및 정책연구를 조정하고 부처 내 다른 증거구축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는 최고평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자리를 신설할 것을 권고

관리예산처 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증거구

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예산처의 통합 

또는 재편도 필요함을 제시 

수집된 정보의 승인 및 증거구축을 위한 서비스조달을 비롯해 증거구

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증거구축 활동에 부합하도록 조정

미국은 성과 관점에서 통계 품질진단 체계 재정립을 시도

미국 통계정책협의회

는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을 사업 성과

관점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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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미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

구분 내용

품질 기준

(Product Quality) 

 - 관련성(Relevance) 

 - 정확성(Accuracy)

 - 적시성(Timeliness)

사업 성과

(Program Performance) 

 - 비용(Cost) : 생산비용, ROI, dollar value of efficiency

 - 전파(Dissemination) : 다운로드횟수, 인용횟수, 사용자기술지원, 

    장애자 접근성 

 - 임무달성(Mission Achievement) : 통계사업에 대한 효과/만족도

자료: 정용찬 외(201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65. 원 출처는 

"Strengthening Federal Statistics" from the FY 2008 Budget-Analytical Perspective Section 4(Feb. 

200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http://www.whitehouse.gov

미국 노동통계국의 경우 장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

표 와 산출목표 를 수립 통계 작성

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성과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 운영

[그림 5-4] 미국 노동통계국 성과목표 사례

자료 : 정용찬 외(201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65. 원 출처는 

FY2012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p.7. 노동부의 전략목표 수

는 5개이며 세부 성과목표는 14개로 구성. 전략목표5(strategic Goal 5)가 노동통계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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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가 통계 제도

영국 통계 시스템은 통계위원회 가 국

가 통계 관리를 총괄하며 중앙통계기관이자 집행기관인 통계청

이 공식 통계 작성을 담당

정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은 정부통계서비스

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부처가 생산한 

공식통계를 제공

[그림 5-5] 영국의 통계 거버넌스 구성 

자료 : 정용찬 외(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총괄보고

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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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미래지향적 통계 조직 구조 설계 위해 비부처형 독립 통계위원회

제안

독립 통계위원회의 목적은 공공재 로서의 공식통계

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공식 통계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고 품질을 보장

통계 데이터의 비 보호 원칙과 부처와 위원회 간의 통계적 목적의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

통계위원회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에 의거 의회를 지원하는 비부처형 독립 

기구로 설립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모든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공식 통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통계청

관리 감독  

공식통계 실행 규약

정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통계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으로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으며 대 원칙

으로 구성

특히 제 원칙은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생산으로 인한 부담이 통계 

이용으로 파생되는 효용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비용 관점의 균형 

감각 을 제시

실행전략으로 생산 비용 추정액 매년 보고하고 비용 절감 방법 개

발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조에 의한 통계 조사 추구 행정

자료의 통계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적극적 행정 체계 설계 잠재적인 

효용보다 새로운 데이터 취득에 따른 비용 분석 새로운 조사를 수

행하기 전에 현존하는 데이터와 추정기법을 평가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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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실천 규약

영국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 품질 가치

를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통계

실천규약을 개정

공식 통계 작성자에게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 할 때 반드시 이행

해야하는 세부 관행을 제공하여 정부가 발간한 통계가 신뢰성을 입증

하고 대중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고품질의 통계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도록 보장

실천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통계의 지정 및 취소의 근거자

료로 활용 

[그림 5-6] 통계실천규약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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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 조정

정부통계서비스 는 개 기관의 통계책임관으로 구성된 정책관리

위원회 의장 통계청장 와 개 분과위원회 정보시스템 자료배포 경제

통계 사회통계 가 설치되어있어 이를 통해 조정활동을 수행

통계청 은 영국의 통계기관을 대표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 정부통

계기구 업무의 기획 조정을 담당함

통계청 에서 제정하고 있는 국가통계실천규약

및 국가 통계 프레임워크

를 통해 통계 조정활동을 수행함

통계생산과는 별도의 기관이 국가통계의 종합조정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음

국가통계 와 공식통계 를 구분하

고 있으며 공식통계 중 실천 규약 을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 공식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

[그림 5-7] 영국의 수량적 정보(Numerical Information) 구분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8),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Manage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Statistics.

39) 1) 국가통계, 2) 국가통계가 아닌 GSS에 의해 생산된 통계, 3) GSS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통계, 4) 이차적 법규에 포함된 비정부기구에 의해 생산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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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개혁

영국은 년 발표한 국가통계전략 

에서 통계위원회 와 

통계청 이 영국 통계 조직의 근간임을 밝히고 증거 기반 정

책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은 사회와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

야 함을 강조

보고서의 부제인 더 좋은 통계 더 좋은 정책

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

계 생산 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강화 전문성

혁신 효율성 역량 강화 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온라인 센서스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 개발 과정에

서 통계혁신을 도모할 것을 선언

영국 정부는 년 기술 기반 정부혁신

년 정부 전략

년 디지털 정부 전략

발표를 통해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 혁신 전략을 

지향하였으며 년 이와 맥을 같이하는 정부혁신전략

을 발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의 효율

적 혁신 천명과 함께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민간의 혁신이 가능하도

록 데이터의 활용 강화를 강조

데이터 활용 전략으로 를 활용한 정부 데이터의 대내외 공개 효

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조직 간의 장벽 제거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내 최고데이터책임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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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담당 기관
소요 기간

(개월)
School Census, National Student 

Database
Department for Education 24

Student Demographic Information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22

Pupil Level School Census for 

Wales
Welsh Government 18

VAT Information HM Revenue and Customs 20
Customer Information System 

Data

HM Revenue and Custom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3

<표 5-4> 영국 부처 소유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개정 소요 기간

범정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

의 설치 의사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데이터 사이언스 분

석 능력 강화를 제시 

디지털 경제법 

년 영국은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공식통계 작성 

담당자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법을 제정

연구 목적과 통계 작성을 위한 국세 정보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

관의 정보 공개와 통계위원회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 정용찬

이 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 정보의 공유를 위한 법 개정에 개

월 부가가치세 정보 공유에 필요한 법 개정에 개월 등 필요 통계가 

발생할 때마다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을 개별적으로 개정

개정 디지털 경제법은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은 제외 이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위원회의 정보 공개 요구 권한을 명시 제

조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6). Delivering better statistics for better decisions, Why we need 

new legislation for better access to data.



- 214 -

법조문과 주요 내용

제7조. 목적(Objective)

(1) 위원회는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공식 통계

의 작성과 발표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항에서 언급한 공익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

  (b) 공공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

(4) 본 절에서 공식 통계의 품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공정성, 정확성 및 관련성

  (b) 다른 공식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공식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of Official Statistics)

(1) 위원회는 공식 통계의 작성 및 발표를 감독한다.

(2) 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우려를 해당 통계책임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a) 공식 통계의 품질

제12조. 평가(Assessment)

(1)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통계위원회는 공식 통계가 제10조의 통계실천규약을 준수되

<표 5-5> 영국 통계법의 국가통계와 통계품질간의 연계 조항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영국 통계법은 국가통계를 포함한 공식통계와 정부 정책 및 통계품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통계 작성의 목적을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

과 함께 공공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정부 정책이 통계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

법 제 조에서는 공식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과정을 통해 품질에 

대해 해당 통계책임관에게 고지할 수 있음을 명시

또한 제 조 통계실천규약 준수 의무와 제 조 재평가 규정에 의거 

국가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 승인을 취

소해야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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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2) (1) 항에 의거하여 통계위원회가 통계실천규약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통계

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해야 한다. 

(3) (1)항에 따른 요청은 철회할 수 없다.

(4) (1)항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위원회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6)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모든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조언을 고려

할 수 있다.
제13조. 통계실천규약 준수 의무(Duty to Continue to Comply with Code)

(1) 제12조에 따라 국가 통계로 지정된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통계

실천규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통계와 관련하여 (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제14조에 따라 통계의 지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4조. 재평가(Re-assessment)

(1)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이미 국가 통계로 지정된 통계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통

계실천규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국가 통계로 이미 지정된 통계와 관련하여 규약을 계속 준수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통계는 국가 통계로 지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3) (1)항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모든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조언을 고려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6) 통계의 국가통계로의 지정은 (1)항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

다.

제15조.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of assessment)

(1) 위원회는 제12조 (1)과 제14조 (1)에 따른 통계의 평가 및 재평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통계위원회 산하 통계규정국 은 정부에 

의해 생산된 통계의 신뢰도 품질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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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로 지정을 위한 평가 이외에 평가보다는 간소화

된 절차인 적합성 점검 통계의 공공 가치 개선

을 위한 시스템적 검토 통계의 보급과 사용에 대

한 우려가 있을 경우 모니터링하는 사례검토 로 구성

구분 내용

평가

(Assessment)

통계실천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준수에 대한 공식통계의 평

가. 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국가 통계로 지정. 이는 

그 통계가 신뢰도(Trustworthiness), 품질(Quality)및 가치(Value) 관점에서 

최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

적합성 점검

(Compliance 

Checks)

평가보다는 간소한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통계가 신뢰도, 품질 및 가

치 측면에서 최고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토 수행

시스템적 검토

(Systemic 

Reviews)

통계의 공공 가치를 개선하거나 특정 통계 문제를 검토할 목적으로 체

계적인 검토를 수행

사례검토

(Casework)

통계의 보급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보고

<표 5-6> 정부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 위한 다양한 절차

통계규정국 은 통계실천규약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통계를 평가하여 통계 생

산자에게 제공

공식 통계가 특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통계 상태를 취

소하고 개선된 후 재심사하여 재등록

년에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에서 제작 한 엔터테

인먼트 라이센스 통계등 종의 통계의 국가통계 지정이 최소 되었으

며 년 최소된 에서 작성한 정신 건강법 통계 연간 

수치 등 종의 통계가 재지정됨

40)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osr/what-we-do/ (검색일: 2018.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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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계청은 평가 보고서 등 국가통계에 대하

여 제기된 문제들과 피드백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공개

3. 호주

가 통계 제도

호주는 통계제도 분류상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생

산 및 기타 통계 관련 서비스는 중앙통계청인 호주통계청

에서 수행함

호주의 통계조직은 중앙통계국과 지방통계국으로 구분되고 각 지방 통

계국에는 개주 와 개 지역 의 개국으로 각 주의 

지명에 따라 명명됨

[그림 5-8] 호주 통계청 조직도 

자료: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ABS+Organisation+Chart!OpenDocument)

호주의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집중형 통계제도이긴 하지만 지역통계작

성시스템이 독립적이며 주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임으로서 보

조적 역할이 아닌 주체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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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현재 및 미래의 외부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 우리의 전략은 엄격한 통계 강력한 파트너십 및 자원의 효

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거버넌스 기업의 대응적 의사 결정 우선 순위 결정 및 관리를 지

원

인력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동기가 부여되어있는 인재 확보

문화 높은 성과 연계성 참여도 혁신성 책임성에 중점

인프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난 인프라 구축

<표 5-7> SBTP의 주요 내용 

통계 업무 변환 프로그램 

호주 통계청은 년을 시작으로 통계 업무 변환 프로그램 

에 억 만 

달러를 투자하여 통계 인프라를 현대화 하고 통계 자료의 적시성 관

련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진행 중 

호주 통계청 운영 예산 

지난 년간 평균 연간 예산은 약 억 달러였으며 그 중 만 달

러는 이용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이고 이는 를 통한 예산 지원 인

구총조사 호주 혼인법 우편조사 

예산규모 만 달러 를 제외한 규모임 

호주 정부는 년부터 년까지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계 생산 과정과 전달을 효율화하고 노후화 되는 통계 생산 인

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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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호주 통계청 예산은 삭감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정도의 인력 감축을 앞두고 있음

이니셔티브를 통

해 복잡한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안

전하게 기존 공공 부문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사용하기 위해 조정 

된 범 부처적의 접근 방식을 도입

호주 정부는 가 진행되는 년간 억 만 달러 이

니셔티브 예산의 일부인 만달러를 호주 통계청에 투자 

[그림 5-9] ABS Funding, 2000-01 to 2020-21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orward Work Program, 2017-18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006.0~2017-18~Main%20Features~Resource%20Context~2)

호주통계청의 예산은 를 경제 환경 통계 생산 를 인구 사회 

통계 생산 가구소비조사 소득 및 주

거조사 종합사회조사 

를 통계 방법론등과 같은 통계 인프라 구축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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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승인제도

호주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되는 사업체관련조사는 통계

승인실 의 승인이 필요함

승인절차는 통계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설계와 조사과정의 적합

성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이 목적

승인 관련절차 

개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

방부처 포함 는 조사 실시 일 근무일수 기준 전까지 조사계획 등 

관련 서류를 에 제출

는 조사기획 조사 필요성 다른 자료의 활용가능성 표본설계 조

사표 안 조사방법 응답부담의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

승인을 받으면 조사표에 승인번호를 인쇄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승인

을 받지 못하면 조사는 중지됨

조사기관은 조사 후 응답률 자료의 질 등 제반사항을 에 제출

조사연락관 제도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와의 접촉을 위해 소속직

원 중에서 조사연락관 명씩 을 임명

조사연락관은 총 명 정도로 가 연 회 소집하여 통계와 관

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조를 요청

다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호주통계청은 호주통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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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호주통계자문회의

를 설립

의 미션은 국가의 우선 순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연관성이 있는 

시기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통계 자산의 효과적인 개발

에 기여함

는 호주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생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

한 의견을 호주통계청에 전달

또한 는 호주 통계청이 통계관리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고 중장

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공하고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승인통계와 통계예산의 연계

호주의 승인통계와 예산 연계 는 승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큼

는 통계생산 및 관리에 관한 분야를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통계

청의 관련 자원을 할당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

년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호주통계자문회

의 경제통계자문단

인구사회통계자문단

그 외 관련된 연방 

및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모여서 우선순위를 논의 

는 경제 인구 가구소득 및 소비 통계 인프라 구축에 해

당되는 통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에 해당하는 통계들은 작성을 중단하거나 사용자 자금 조달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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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통계를 강화하고 경제 환경 분야의 새로운 

통계 생산하는 것에 역점 새로운 재정통계의 생산 수출입 동향 자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자연환경에 대한 통계 및 행정자료

의 강화 암초지도와 같은 새로운 환경관련 계정생산

1단계(Tier 1)
국가 통계 조직의 기초 작업으로 간주되는 통계

: 국민계정, 산업지표, 재정, 고용, 노동, 인구, 소비지표 관련 

2단계(Tier 2)
상당한 정부지출이나 공공 정책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중요한 통계분야

국민계정, 산업지표, 환경, 고용, 노동, 사회, 보건, 이민, 지역 관련 

3단계(Tier 3)

현재 1, 2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다른 중요한 통계 작업

: 교통, 관광, 범죄, 문화, 교육, 보건, 지역, 사회 관련, 통계적 방법론

근본 역량

양질의 국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제도적 통계 

및 기타 기능. 이러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우선 순위가 매겨짐

: 통계적 방법론, 자료 통합, 변환, 통계 인프라 관련 

<표 5-8> 호주 통계청 FOWARD WORK PROGRAM의 구성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7), Forward Wor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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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통계 제도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등 부처별로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

조직을 운영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

중앙통계기관은 총무성 통계국으로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인구조사 등 중요 통계조사 실시

통계국 업무는 기본적인 국가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의 기획과 실

시 통계정보의 전략적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 센서스 조사 주

요 경제통계 인구추계와 같은 가공통계 등의 통계조사를 기획 입

안 실시 국가의 정보기반이 되는 통계정보를 제공 발전

에 따른 통계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종합

통계보고서 편찬 등이 있음

일본 통계제도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통계기관 간의 유기

적 협조관계로 중앙부처는 각자의 통계작성을 기획관리하며 지자체는 

대부분의 조사 통계에서 조사기능을 담당함

국민계정을 담당하는 내각부 공업통계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종합

통계조정 및 사업체통계를 담당하는 통계국이 있음

일본의 통계제도는 통계법 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년 전면

개정을 통해 크게 재정비 되었고 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 내

각은 공적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을 년마다 수립하여 실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통계의 상호 정합성 확보 및 개선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의 확보 및 개선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작성 추진 통계 데이터의 개방화와 통

계 작성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공적통계로 

부르며 공적통계 중 중요한 통계를 기간통계 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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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일본의 통계 관리 체계

자료 :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jp/info/guide/pamphlet/index.html#p0102) 번역.

나 통계 조정

중앙통계기관인 총무성 통계국이 통계에 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조

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조정의 수단으로 통계승인 

제도 감사제도 예산선심제 등을 채택함

일본의 경우 예산배정을 통해 통계조정을 행하는 방법과 통계조정업

무를 통계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기능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는 방법을 

모두 적용함

총무성은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지정통계조사 실시의 사항에 대하여 

사무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 선심제를 통한 통계조

정기능을 행사하고 있음

총무성 통계국은 통계법과 총무성 조직령에 기초하여 정부부처의 통

계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갖고 있어 각 부처의 통계예산에 대

해 예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음

예산요구단계에서 통계국은 타 의 익년도 통계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재무성에 기존 통계로의 대체가능성 적정 표

본 수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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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개혁

일본은 증거기반정책 의 정착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통계개혁을 위한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고 

년 통계개혁추진회의최종종합 을 발

표

통계정책 개혁 실행 과제로 증거기반정책입안 추진 체계의 구축

통계를 축으로 한 경제통계 개선 이용자 관점의 통계시스템 재

구축 및 활용 촉진 보고자 부담 경감 및 통계 업무 행정 체제의 재검

토 업무의 효율화와 기반강화 등을 제시

민간이 활용하는 을 통한 통계 업무효

율화와 함께 통계의 유용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통계 전반

의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를 제시 

특히 통계 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인재확보와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 추진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통계기구의 업무 조정

을 통한 체제 정비 통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강조 정용찬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일본 통계법은 통계 승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계품질관

리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조항은 없음

다만 일반통계조사가 승인 시의 요건 통계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타

당하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통계조사와의 중복이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

었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기타 해당 요

건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일반통계조사 중단 요구 가능

공적통계의 품질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평성 년 은 공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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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평가와 통계조사 실시과정의 질 평가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공

각 성청은 소관 공적통계의 품질에 대한 자기평가를 계획적으로 실시

해야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를 공적통계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

또한 평가결과를 통계법 제 조 기간통계조사의 승인 및 제 조 일반

통계조사의 승인 에 기초한 승인심사에 활용하여 승인심사에 관계하

는 각 성청의 부담 경감을 도모

각 성청은 소관 통계조사의 실시과정 조사 기획 실사 심사 집계 결

과 공표 등 의 품질에 대해 자기평가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과

정 평가 결과를 통계조사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해야 함

구분 내용

주요 요소 니즈 적합성, 정확성, 적시성, 해석가능성 명확성, 

보충적 요소 신뢰성, 정합성 비교가능성, 접근 가능성, 효율성

<표 5-9> 일본 공적통계의 품질평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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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업무 수행의 

적정성, 확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조직과 책임, 조사의 비 유지 보관, 기록에 관한 일반사항, 업무능력

과 교육훈련, 업무의 위임 위탁

조사의 기획관리

업무의 위임 위탁의 제시 설명, 조사표 변경, 표본설계 및 표본 추출, 

조사의 진행관리, 조사관련 정보의 취급, 조사관련 정보의 관리업무담

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데이터 수집

조사표수집업무의 실시상황 파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사 정보 

등의 수집,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명, 조사대상자에 대한 배려, 통계이

용자에 대한 행정기록정보 등의 활용 상황 명시, 지도원 조사원의 모

집 임명, 지도원 훈련원의 교육훈련, 지도원증 조사원증의 발행 교부, 

지도원 조사원에 대한 업무설명, 지도원 조사원에 대한 개별지시, 조

사표의 수집 상황 기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상 관련 유의사항, 지도

원 조사원의 활동상황의 확인, 조사표의 수집결과에 관한 기록

데이터 관리와 

처리
조사표 및 조사표 데이터의 정정, 조사표 데이터의 정확성 등의 확보

<표 5-10> 일본 통계조사 실시과정의 질평가 사항

5. 시사점

통계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통계기관의 독립성 예산권 통계 조정의 실효성 등이 확

보되어야 함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의 통계 수석 제도

는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에 대한 예산 조정권을 통해 통계 승인 

이후 분산된 통계 생산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

영국의 통계위원회 도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

터링과 보고를 통해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여 분산형 통계생산

제도가 갖는 조정 문제를 보완

일본은 행정 제도를 총괄하는 총무성에 통계국이 소속되어 있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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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생산 체제 특징

영국
o 통계청과 주요 정부 기관이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o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통계위원회가 통계청 감독, 
통계조정 기능 담당

o 주요 국가 통계를 통계청과 부처가 

생산

미국

o 재무부(센서스국), 
노동부(노동통계국)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o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통계 수석이 통계조정 

기능 담당

o 부처의 통계 담당 기관이 주요 국가 

통계 생산

일본

o 총무성 통계국과 부처가 주요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o 행정 관리를 총괄하는 총무성이 통계 

조정 기능 담당

o 국가통계위원은 총리가 임명

한국

o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주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o 기재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통계 조정 

업무 담당

o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기능을 

국가통계위원회가 담당(위원장 

기재부장관)

무성의 정책총괄관 통계기준담당 이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여 부처간 

통계 조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  

<표 5-11>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와 특징 

  자료: 정용찬(2018). p.31.

영국 미국 일본 모두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통계기

관이 총괄하여 집중형 제도의 장점을 일부 도입

중앙통계기관은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통계의 체계적

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도모

특히 분산형 체제에서는 영국의 

미국의 와 같은 정부통

계 작성 기관 간의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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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분산형 통계 제도 국가의 통계조정  

국가 조정주체 주관기관 주요기능

미국

예산관리처

(OMB)
대통령실

통계예산총괄기능

국가통계 발전에 관한 계획 및 비전

증거기반정책위원회 등 의회 및 대통령실
통계개혁의 방향설정 및 중요 어젠더 

제시

영국

영국 통계청

(ONS) 영국통계 기구

(UKSA)

중요 통계 작성 및 정부 통계 업무의 

기획 조정

정부 통계 협의회 

(GSS)

정부통계의 작성 및 보급,

공식 통계의 제공

일본

정책총괄관

(통계담당)
총무성

통계기준 설정, 통계업무 조정 등 

통계 총괄 및 조정업무

통계개혁추진회의 총리실
국가통계의 개혁방향 제시, 통계발전을 

위한 어젠다 제시 등

    자료: 이재형 외(2017),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로드맵 연구, p.302의 표를 수정.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승인제도와 품질진단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

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통계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님

영국은 국가통계 지정과정에서 평가 와 재평가를 통해 국

가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

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통계 승인을 취소 또한 품질 평가 보고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통계 부처와 조사 

부처간의 의견교환 공문까지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통한 품질제고

를 도모

일본도 일반통계조사가 승인 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의해결

을 위한 필요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계조사 

중단을 요구 품질진단의 경우 공적통계의 품질보증에 관한 가이드라

인 을 제시하고 자기평가 결과를 공적통계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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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기간통계조사와 일반통계조사의 승인심사에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을 비용 전파

임무달성 이라는 사업 성과

의 관점에서 재설계한 미국의 사례는 승인과 

품질진단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또한 성과 

관점의 통계 품질진단 체계 재정립은 프로세스 점검이라는 통계 품질 

진단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가능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이나 통계가 정책 지원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

요국 모두 통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계기반정책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

을 년에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한 미국은 정책결정을 뒷받

침하는 증거생성 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

를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청 신설을 

제안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부처 간 증거구축활동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관리예산처 의 조

직 개편을 권고하고 부처 내 평가 업무 조정과 협업을 담당할 최고평

가책임자 지정하거나 자리를 신설할 것을 권고한 점은 조직과 인력의 

개선 필요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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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1.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는 정책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

통계기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통계의 개

발이 중요하므로 업무 프로세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통계품질관리제도 또한 국가통계승인제도와 연계하여 승인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그림 5-11]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현행 통계법에서는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 제 조 통계의 작성 보급

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통계 승인시에는 작성 계획서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승인 단

계에서는 품질이 확보된 통계의 생산 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통계위원회가 부처가 작성하는 공공통계 중에서 통계실

천규약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통계를 국가 통계

로 지정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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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예비평가 요청

 -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

비평가요청서를 통계청에 제

출 

 - 제출서류: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각 부처 통계책임관을 경유

하여 제출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는 예비평가를 생략

하고 실질평가 요청 

통계작성 승인 신청

통계승인

절차 이행

통계작성 승인 접수
 - 신청서류 심사
 - 통계청 내 관련 부서, 통계조

정소위원회 또는 통계조정위원
회에서 심사

 - 신청서류 흠결사항 보완

요건 검토

보완 요구 이행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예비평가요청서 접수된 다음

날부터 10일 (다만, 평가결과

가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승인 여부 결정, 승인 결제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이의제기기간: 평가결과 접수

일부터 7일 

 - 재평가기간: 이의제기 접수일

부터 7일 

 - 평가요청(관계)기관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통계위원

회 심의·결정 

통계작성 승인 통지 및 고시

변경 승인

기본계획수립

수탁기관지정

(작성기관) 통계정보 보고서 작
성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전체매뉴
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함

실질평가 요청 

<표 5-13>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현행 프로세스

통계기반평가제도의 경우에도 이를 위한 필요통계의 생산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통계승인제도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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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 제출기간: 예비평가 결과 통

보서(실질평가 대상) 접수일

부터 15일 

 - 제출서류: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통계품질진단

절차 이행

 -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는 품질
지표들의 설명여부를 표기토
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통계작
성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 

(수탁기관) 1차 진단/보완 요청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

단(이용자 대상의 FGI 실시)
 - 자로수집 체계 점검
 - 표본설계 점검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처리기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

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

보

(작성기관) 통계정보 보고서 보
완

(수탁기관) 2차진단
 - 보완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품

질지표별 진단

 - 통계정보보고서 에 수록되

어 있는 10개의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함

(작성기관/수탁기관/통계청) 작
성기관 간담회

(수탁기관/통계청) 통계별 진단 
결과 보고회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 

개선 요구
 -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

(수탁기관) 최종보고회
 -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공
 - 진단결과 보고서 제공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이의 제기기간: 평가결과 접

수일로부터 7일 

 -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

일부터 20일 

 - 소관(관계)기관과 합의가 안

통계작성 권고
 - 새로운 통계 작성 필요시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지원) 

진단결과 보고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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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된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

의·결정

평가결과 이행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개선과제 이행 점검
 - 개선과제(중점관리과제, 기관

관리과제) 중 통계청은 중점

관리과제의 이행여부만 관리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

성 권고

- 평가 결과 "통계개선·개발"사

항에 대한 이행상황 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매년 2월) 

 - 평가 결과 "통계지표 활용권

고" 사항에 대한 활용현황 

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매년 10월)  

자료제출 명령

통계자료의 제공

위법행위 시정요구 및 징계처
분 요구

 - 통계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
의 개선요구에 불응

 - 미승인, 작성 중지, 승인 사항 
변경 

 - 벌칙, 과태료의 부과

국가통계승인제도와 품질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선 승인 후 품질진단 제도를 계획 승인과 통계 승인의 단계로 구분 

필요 

신규통계 승인 요청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현재처럼 계획서를 

근거로 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 결과 통계가 산출되면 

품질진단을 통해 해당 통계의 승인 여부를 결정

영국 사례와 같이 국가통계 목록에 품질 평가결과도 함께 게시하여 

국가승인통계와 품질진단 결과가 실체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품질 평가 보고서는 물론 부처 간 주고받은 평가 관련 공문까지 공개

하는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통계 품질과 관련된 투명한 책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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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현을 통한 품질 제고 시스템 작동을 유인

통계기반정책과 국가통계승인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

평가 필요시 통계 작성 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통계 개발 개선 수요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없을 경우 국가통

계 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하거나 국가통계 수요조사와 연계 필요

또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행정자료 제공 자료제출 명령권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법규 보완 필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 시 이의 집행과 평

가에 적합한 통계를 구비하는 취지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연계가 가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

해 제시한 정량적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다부처 연계 정책

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역할 수행이 가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무

조정실 통계청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통계

법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규정 개정 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규

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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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신청

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접수
 - 변경 신청 시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중 미비한 사항(또는 정기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 사항) 개선 계획 제출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 종합하여 
공공통계로 재분류 대상 
통계 목록 작성

통계개발/개선 권고사항

요건 검토

보완 요구 이행 
 -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중 미비한 

사항(또는 정기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 
요구 사항) 개선 계획 적정성 검토   

 미이행 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제외되었지만 
필요 사항은 품질진단 
개선과제로 연계

신규 및 변경 승인 여부 결정
 - 신규 승인 대상 중 빅데이터, 새로운 

방법론 적용 통계는 시범통계로 
승인(품질 개선 이행계획 첨부) 후 
품질진단을 거쳐 승인

 - 변경 승인 대상 중 품질 개선 계획 
미흡한 통계는 재보완 요구

 - 보고통계는 신고로 간소화

보고통계는 
자체품질진단으로 간소화
변경 승인 대상 중 품질 
개선 계획 적정성 평가 
의견 제시
시범통계는 품질 개선 
이행 계획 기간 중 품질 
진단

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통보 및 고시
통계작성 승인 취소

 - 공공통계로 재분류 대상 통계 결정
공공통계로 재분류 통계 목록 고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개선 요구
개선사항의 타당성 평가
이행사항 점검

개선 요구
 -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
 - 이행결과 제출 요구 및 확인

 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 
및 이행 자문 제공

 이행실태 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성 권고, 또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

통계작성 권고
 - 새로운 통계 작성 필요시
 -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성기관에 협조 요청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
 -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
 -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통계자료 제공 요청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
 -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
 -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표 5-14>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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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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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기대효과

통계기반정책, 국가통
계승인제도, 품질관리
제도 업무 통합 조직 
운영

통계개발·개선 권고사항 및 승인신청이 연계되어 승인과정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음
심사 권고 사항 이외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
해지며 사후 품질진단 개선과제 연계프로세스 구축이 수월해짐
통계수요조사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단계로 환류되는 과정이 간소화
되며 통계개발의 적합성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해짐

통계작성승인과 변경
승인의 차등화 관리 
및 품질진단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통계작성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가능

승인통계와 시범통계
로 이원화하여 승인 
및 품질관리

기존의 통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통계의 활용도 제고

<표 5-15> 선순환제도 개선 기대효과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

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간의 효과적인 연계뿐 아

니라 통계 예산 편성 절차의 개선도 필요

통계 승인과 품질관리 통계기반 정책 등 통계 행정 업무의 선순환은 

필요 예산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특히 년부터 적용 중인 중앙부처 통계예산의 통계청 사전 검토는 

예산 조정이 아닌 검토 의견에 불과하여 중복사업 조정 품질 우수 통

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효율적 통계사업 관리에 한계

전자정부사업과 정부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조정 단

계에서 각각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

를 참조하여 전체 국가통계사업 예산 조정 역할을 통계청이 담당하도

록 개선 필요 

산하기관에 배정된 통계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통계

예산을 총괄하여 통계청이 세부 사업 예산을 검토하고 국가통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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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복 통계 생산 방지 관련 통계간 연계 강화 품질 우수 

통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국가통계예산의 효율적 배분 가능

구분 절차

연구개발(R&D)사업
예산 조정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항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내역을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안을 마련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부처별, 회계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 배분 조정안 제시

 -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배분 조정안은 유사중복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D 총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간 재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

국가통계 예산 편성 
개선안

세부사업 계획: 개별 부처
사업 선정, 예산 조정: 통계청(국가통계위원회)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 부처(장기적으로 통계청)
사업 수행: 부처

<표 5-16> 국가통계 예산 편성 개선안

자료: 기획재정부(2018).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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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담당하는 조

직은 통계정책국 산하에 각각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

통계조정과와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는 해당 업무를 재정 복지 과학

산업 등 기관 부처 별 과내 업무 분장 체계로 구성 

현재의 조직 구성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

지만 관련 있는 업무간의 원활한 연계성 측면에서는 취약한 구조

수요자 부처 등 관점에서는 해당 부처 관련 승인업무와 품질관리 통

계기반정책평가 업무를 동일한 담당자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부처의 통계 업무 만족도 제고가 가능

[그림 5-13] 통계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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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인력 주요 업무 업무분장 형태

통계

조정과

사무관 5

주무관 7

실무관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신규통계작성, 작성변경 및 중지 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평가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경제/금융/에너지 

보건복지여성인구 

고용교육정보통신 

국토문화행정지역 

통계

심사과

사무관 5 

주무관 7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수립/시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문화/해양

재정/복지

과학/산업

농림/환경

국토/고용

품질

관리과

사무관 4 

주무관 7

실무관 2

수습 1

국가통계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 운영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 기법 개선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실시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금융환경행정시도

과학통신해양농림어업

보건복지고용여성교육

경제재정산업문화

<표 5-17> 현행 조직 및 업무분장

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의 원리 중 부처 통합은 정책을 

조정하고 조직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김근세 외

특히 수평적 통합조직의 경우 거래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업무 연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이는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증대시킴

대 부처 업무 성격을 지닌 정부 조직 중 감사원과 특허청은 부처 전담 

방식으로 조직 편제

감사원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등 감사 대상인 부처별 전

담 조직으로 구성

특허청은 생활가전 사무기기 등 특허 대상 기기별 전담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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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 구성 특징

감사원

2 사무차장 11국 42과

공직감찰본부는 감사청구, 특별조사, 민원조

사 업무 담당

감사 대상 부처별 전담 체계

특허청

3국 20과 6팀

특허심사기획국은 특허심사기획과 제도 업

무 담당

특허 대상 기기별 전담 체계

<표 5-18> 감사원, 특허청 조직 구성 특징

[그림 5-14] 감사원 조직도 

[그림 5-15] 특허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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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주요 업무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통계정책1과
재정/경제/과학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산업/금융/농림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정책2과
사회/복지/고용/여성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국토/해양/환경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정책3과
문화/교육/행정/지역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공공기관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표 5-19>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안)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통계업무별 승인 심사 품질진단 조직에서 정부

업무분야별 부처별 담당 체계로 개편 

부처별 담당 체계는 정부 부처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통해 통계

개발 개선 권고를 받는 경우 통계개발 과정에서 통계승인 신청업무와 

원활하게 연계 가능

또한 통계승인과 품질진단 담당 조직이 동일하므로 승인 이후의 품질

에 관한 관리의 내실화 기대 가능 특히 승인제도 개선으로 시범통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시범통계의 승인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가능

통계청 담당자도 담당 부처의 해당 업무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증가

로 업무 전문성 향상 가능 

부처별 담당 체계는 통계수요자 부처 통계 담당자 의 입장에서도 해당 

통계에 관한 승인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3.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우리나라의 통계 전문 인력 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인구 국토 규모가 유사한 국가 영국 프랑스 와 비교해도 통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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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국가별 통계인력 비교

규모는 낮게 나타남

특히 통계업무별로 인력현황을 보면 통계기획 분석과 같은 전문인력

의 비중은 현장조사 인력에 비해 현저히 낮음 한국통계진흥원

자료: 한국통계진흥원(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국가통계시스템구축,” p.46. 원출처

는 박재용 외(2011). “국가 통계미래전략”, p.67.  

통계지표 기획 수립 등을 지원하며 전문적 자문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국행정연구원

특히 공공통계의 신설로 부처의 통계 관리 업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각 정부 부처별로 통계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통계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통계담당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강

행규정 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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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통계전문가 확보 법령 개정안 

구분 내용

통계법

[법률 제8541호]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법 개정(안)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담당

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국가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영국은 국가통계와 승인통계와 관련한 국민 인식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를 통하여 공식통계의 시각화를 구현 일반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공표

공식통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자료 보급방안에 

대한 교육 자료 작성 및 배포

각종 통계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모든 공식통계를 단일 플랫폼

을 통해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

통 및 생산통계자료의 보급도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승인통계 작성 체계가 부처 유관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로 되어 있으나 통계 교육 홍보 등은 작성

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

특히 부처의 통계생산을 대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

하 기관 진흥원 개발원 정보원 등 협회 단체 등은 통계청이 주관하

는 각종 행사 교육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통계관리체계 전반

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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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별 기능 특징

환경부
총괄: 문체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기획/관리: 환경연구개발과 (3명)

문화체

육관광

부

총괄: 문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17명)

기획/관리: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통합관리부(6명)

생산/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4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연구원을 통계업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관에 문화관광 통계 

생산·개발 및 분석 기능을 

명시

교육부

총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담당관(7명), 

기획/연구: 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 연구본부 총괄(3명), 

교육통계센터(47명), 교육지표연구실(20명) 총 70명

생산: 교육개발원 등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교육개발원)

보건 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7명)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표 5-21> 주요 부처의 통계 담당 조직 

공공기관으로 승인제도 관리 범위 확대 시 제외되는 유관 기관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홍보 필요

5.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현재 주요 부처는 통계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통계담당관 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통계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은 통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하여 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위원회를 설치

하여 해당 분야 통계발전을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 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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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별 기능 특징

복지부
기획/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31명)

생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총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기획/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산/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등 

10여개 유관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

기관으로 명시

국방부 총괄: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혁신행정담당관

국방전산정보원을 

국방통계시스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의 

총괄기관으로 명시

최근 환경부의 경우 환경통계 재정립 품질관리체계 개선 활용성 강화 

접근성 포함 의 가지로 주제를 나누어 환경통계에 개선 및 발전 방

안을 수립

통계기반 정책수립 등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

되고 있고 언론 국회등 에서의 통계 수치 작성과정에 있어서 오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는 것이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의 배경

각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별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취합하

여 모으고 연구개발과에서 검토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을 모두 취합하

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통계생산에 대한 요구 관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체적인 관리체계 및 관련 훈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정책기

획관과 통계 책임관이 부처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승인진행통계 포함 총 개 

통계가 있고 부처 특성상 관리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내용 영역 범위

가 문화 체육 관광 종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음 

각 담당 부서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 작성체제를 유

지하고 있으나 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된 부분들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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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므로 통계 책임관이 기획조정 단계에서 관리하는 중앙 집권적 관

리체계를 수립 유지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통계 작성 변경하는 경우 통계 책임관 실무

자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각 과의 통계 생산 관리

보급에 걸친 전반적인 부분의 진행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모니터링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통계 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통계 책임관과 협의하

여야 하도록 규정

또한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통계 중 품질진단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내부통계품질진단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규정에 명시

통계청 부처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제도화

하여 산학연관 협치 거버넌스 로 패러다임 전환

부처별로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통계 관리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부

처 통계 전반에 대한 기획 평가 수행을 통한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국가승인통계 작성 과정에 정부 공공기관 진흥원 공사 공단 재단

연구소 협회 조사회사 등이 협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회

사와 같은 민간 기관의 경우 자체 생산 통계 중 품질이 우수한 통계

는 민간 품질인증기구의 인증 제도를 통해 광의의 국가통계 생산 시

스템에 포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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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통계 체계화 및 전문화 구조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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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시대의 대비 위한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

데이터가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자산 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통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은 시급한 실정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통계개혁과 증거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은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설계를 의미

우리나라도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재편과 전문성 강화 노력은 미흡한 실정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 제출 등으로 통

계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계가 국가 중요 사안으로 대두

현재 통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활

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 내용과 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

통계법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제 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

조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 조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제 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 조 통계정보시스템구축 등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데이터제공 요청 제 조 민간데이

터 제공 요청 제 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제 조 데이터통합관

리 플랫폼 제 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 조 데이터분석센터 제

조 등과 매우 유사하여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관점에

41) 이재형 외(2017)는 우리나라 통계 조직의 문제점을 분산형 통계제도를 뒷받침할 조직기반 부

실과 통계인력 부족, 통계정책 및 통계조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기능 및 리더십 취약, 국가통계

위원회의 기능 불충분, 연구·분석기능의 취약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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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정 서식 및 업무 절차 재설계 행정 부처 간 자료 공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규제 개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자

료와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표 5-22> 데이터(통계) 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계획 

구분 행안부 통계청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법

률안 제출 중)

국가통계위원회(기재부장관)

법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제5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8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제21조)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3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률안(’17. 12. 제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제

6조)

  - 데이터의 등록 등(제9조)

  -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

  -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제18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

  -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통계법

  - 국가통계위원회(제5조의2)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제18

조) 

  -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

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2)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6조)

  - 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제7조의

2)

인프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운영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

(‘18. 1) 

국가통계포털(kosis.kr) 운영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18. 6)

  - 대전, 서울 개소 예정(’19)

자료: 정용찬(2018). p.31.

통계청은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데이터관리 전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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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재탄생이 필요

국가통계 생산이 경제 통계 중심에서 문화 보건복지 등 국가 행정 업

무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고 국가 정책에서 통계와 

데이터가 차지하는 위상 변화를 감안하면 국가 데이터 전반을 관장하

는 조직으로 전환이 필요

특히 분산형 통계생산 체계에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국가통계 예산 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조사통계 위주에서 행정 자

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 조직이 필요

국가통계의 기획과 생산 평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

해서는 총리실 직속의 국가통계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격상이 필요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영국

의 통계위원회 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통계 

전담기관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 설치 필요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에 가칭 데이터 수석을 신설 미국 대통령실의 

통계수석 제도와 유사하게 국가통계를 포괄한 데이

터 관리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 검

토 필요

<표 5-23> 통계조직 개편안

구분 주요 기능

총리실 직속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의 기획과 생산, 평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할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

 현재 총리실 직속 기관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

청와대 

데이터수석

국가데이터 전략, 데이터 통계 기반 행정, 데이터 통계 이용 활성화

국가통계기획, 통계조정, 통계예산, 통계기준/표준화 담당   

42) 국가통계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방식(영국식) 이외

에도 통계행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기구(미국식) 방식이 가능(이재형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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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정책간의 연계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통계 생산 중심에서 지표 

생산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조사

방법론과 이론의 개발 등 연구개발 전문성 강화가 시급

특히 조사 환경 악화에 따라 행정자료와 빅데이터 등 민간자료를 활

용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 이론과 방법론 개발을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통계개발원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

7. 단계별 실행 전략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개선은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포괄

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단계별 개선을 통해 통계청 

조직 내부뿐 아니라 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선순환 체계 도입 준비기 인 단계는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조

직 진단 직무 분석 개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부처 통계담당관 설

치 의무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현행 업무 프로세스 진단 프로세스 개선 방

안을 확정하고 통계기획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 

도입 시범 사업을 위한 부처 선정을 진행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

로그램을 도출하고 교육 홍보 확대 방안을 수립하며 시스템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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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

선순환 체계 도입기 는 조직을 정부업무분야별 부처별 담당 체

계로 개편하고 선순환 체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함 통계기획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시범 사업 개 부처 을 개시하며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 홍보를 확대함 또한 승

인 평가 통계기반정책 업무 연계 시스템 사업을 발주

선순환 체계 확립기 는 조직 업무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식별

개선하고 선순환 체계 도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확산 방안을 수립함

통계기획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부처를 확대하고 부처

공공기관 등 통계 유관기관 대상 교육 홍보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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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관리체계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

구분 주요 실행 방안

1단계

선순환 체계 

도입 준비기

(’19)

조직/인력: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진단, 직무 분석, 개선 공감대 형성 

 부처 통계담당관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현행 업무 프로세스 진단, 프로세스 개선 방안 확정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 도입 시범 부처 선정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도출 및 교육/홍보 확대 방안 수립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개선 방안 도출

2단계

선순환 체계 

도입기

(’20-’21)

조직/인력: 

 통계업무별(승인, 심사, 품질진단) 조직에서 정부업무분야별(부처별) 담당 체계

로 개편  

 국가데이터관리 전문 부처로 조직 개편 타당성 검토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법령 개정)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시범 사업(2~3개 부처) 개시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홍보 확대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개선 사업(승인/평가/통계기반정책 업무 연계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개

선) 발주, 안정화

3단계

선순환 체계 

확립기

(’22-’23)

조직/인력: 

 조직/업무 개편에 따른 문제점 식별, 개선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 도입에 따른 성과 분석, 확산 방안 수립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부처 확대

 부처, 공공기관 등 통계 유관기관 대상 교육/홍보 내실화

관리 시스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착수

통계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통계기반 정책평가 품질관리제도 국가

통계승인제도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구조의 통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를 지원하기 위한 국

가통계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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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통계 거버넌스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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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록통계’, 평가기관 지정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9조(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제13조(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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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통 계  명 칭 등  록    일  자

통계관리번호 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근 거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이외의 다른 법률 : 

 □기타(                                                        )

작 성  형 태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작 성  목 적

조사(보고)항목

조사(보고)대상

단    위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

모 집 단

범    위

및 규 모

지    역

작 성  기 준 

시 점 (기 간)

조 사 (보 

고)

기        간

작 성

주 기

조사(보고)체계

통계결과 항목

통계결과 공표
 □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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